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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1

제 장1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1.

년 월 일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관장할 파리협정 이 발2016 11 4 , Post-2020 (Paris Agreement)

효되었다 파리협정은 년 월 일 막을 내린 제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15 12 12 21

의 결과 채택된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국제협약이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적(COP21) , .

응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의무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포괄(applicable to all)

적 특성을 지닌다 년 이후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 2020

국에 대해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선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

가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국의 기여방식과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상향식의 목표설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량이 아니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 한도 달성을 협정. ,

의 주된 목표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와 근본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파리협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합의사항은 로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를 의미한다 파리협정에 의해 각국은 이.

전보다 진전된 수준의 를 년마다 설정해 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또한NDC 5 UNFCCC .

각국은 등을 포함한 보고서나 문서를 통해 적응 커뮤니케이션NDC (Adaptation

을 정기적으로 제출 갱신해야 한다 파리협정을 통해 의 범위와 성격 제출communication) · . NDC ,

주기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구체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특성과 관련정보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 ,

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파리협정을 통해 새롭게 출현.

한 개념으로서 그 개념 정의에서부터 제출형태 포함내용 등에 관해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따라서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년부터 전개되는 협상에서는 및 적응 커뮤(UNFCCC) 2016 NDC

니케이션에 관한 세부지침 개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파리협정 후속협상에 대비하여 및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논의배경과 논의동, NDC

향 관련 주요 연구결과 및 기 제출된 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바탕으로 협상 향방을 전망, INDC

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협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 및 논거를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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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국내의 관련 정책 및 체. ,

계에 대한 정비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범위2.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은 서문과 총 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문서로 기후변화 대응29 ,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요소들을 총 망라해 규정한다 파리협정은 감축 제 조 과 함께 적. ( 4 )

응 제 조 재원 제 조 기술 제 조 역량배양 제 조 투명성 제 조 등 개의 요소를 주축으( 7 ), ( 9 ), ( 10 ), ( 11 ), ( 13 ) 6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 제 조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 제 조 손실과 피해 제 조 전지구, ( 5 ), ( 6 ), ( 8 ),

적 이행점검 제 조 등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한다 파리협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14 ) .

기후변화 적응을 동등한 수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재원과 기술, ,

역량배양 투명성 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 규정한다 그림 참조 특히 파리협정, ( 1-1 ).

제 조 에서는 각국의 기여인 를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과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등의( 3 ) NDC , , ,

이행수단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한다.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한 기본 틀이 구축되었지만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각 요소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년 말 협정의 체결과 함께. 2015

파리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 을 설치하여(APA: Ad-hoc working group on Paris Agreement)

후속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년 월 개최된 부속기구회의와 연계하여. 2016 5

가 그 활동에 착수하였다 감축 의제 과 적응 의제 투명성 의제 이 각각 의제로APA . ( 3) ( 4), ( 5) APA

자료 환경부: (2016, p.19).

그림< 1-1 파리협정에서 다루는 가지 주요 요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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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어 논의되는 가운데1) 는 감축의제의 일환으로 그리고 적응의제에서는 적응 커뮤니케NDC

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대 축에 해당하는 감축과 적응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

루고자 한다 특히 파리협정에 대한 핵심 논의기제에 해당하는 의 협상의제를 감안해 감축은. APA

의 맥락에서NDC 2) 그리고 적응은 적응 커뮤니케이션3)의 관점에서 다룰 예정이다.

주요 연구내용3.

본 보고서는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장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 및 주요. 1 ,

연구내용 등 연구추진체계 전반에 대해 소개한다 장에서는 에 대해 다루는데 그 출현배경. 2 NDC ,

에서부터 협상을 통해 개념이 발전되어온 과정과 파리협정에 의한 관련 합의사항UNFCCC NDC

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년 진행된 협상동향과 최신의 주요 연구결과 분석을 바탕. 2016 NDC

으로 관련 핵심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협상의 전개방향을 전망한다 또한 국가인벤토리보NDC , .

고 국가보고서 격년보고서 등 기존 보고체계 하에서 적용되는 지침을 검토함으로써 세부, , NDC

지침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현재까지 제출된 를 토대로 다각도의 분석을 실. INDC

시함으로써 종류와 제출정보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지침의 발전방향을 전NDC , NDC

망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협상 대응방안과 신기후체제에 부합하는 국내. UNFCCC

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적응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다룬다 먼저 적. 3 .

응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파악하고 국가보고서 국가적응계획 등 적응 커뮤니케이션으로, NDC, ,

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옵션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적응 커뮤케이션에 대한. 2016

년 협상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협상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한다 이러한 연구흐름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과 같다. < 2-1> .

1) 재원이나 기술 역량배양 등의 요소들의 경우 가 아닌 부속기구 회의 의제로 채택되, , APA (SB: Subsidiary Bodies)

어 논의됨.

2) 당초 공동의장이 제안한 파리협정 조에 규정된 관련 추가지침“ 4 NDC (Further guidance relating to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e Paris Agreement) 에서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의”

제명이 파리총회 결정문 감축부문 관련 추가지침“ (Further guidance in relation to the mitigation section of

decision 1/CP.21 on 으로 변경되었으나 의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감축 관한 협상이 진행됨)” , APA 3 NDC .

3) 적응은 의제 로 논의되는 가운데 의제명은 파리협정 제 조 항에 언급된 의 일부로서 제출되는 것APA 4 “ 7 10~11 NDC

을 포함한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추가지침(Further guidance in relation to the adaptation communication,

including, inter alia, as a component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referred to in Article 7,

임paragraphs 10 and 11, of the Paris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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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

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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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NDC

개요1. NDC

가 출현배경. NDC

년 이후 출범하는 신기후체제에 관한 협상은 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2020 2011

제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7 (COP17)4)를 기점으로 착수되었다 에서는 더반플랫. COP17

폼 을 설치해(ADP: 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에2020 , COP21

서 그 결과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림 참조 특히 신규 체제는 협약 하에서 모든 당사( 2-1 ).

국에 적용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교토의정(applicable to all Parties)

서 체제와는 다른 포괄적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Decision 1/CP.17

Establishment of an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2. Also decides to launch a process to develop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through a subsidiary body under the Convention

hereby established and to be known a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4. Decides that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shall complete

its work as early as possible but no later than 2015 in order to adopt this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at the twenty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for it to come into effect and be implemented from 2020;

자료: UNFCCC(2012), p2.

그림< 2-1 결정문상 관련 조항> COP17

4) The 17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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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서는 칸쿤 합의에 따른 년 감축목표 수립방식인 상향식의 목표 서약ADP 2020 (pledge)

방식은 포괄적인 감축 참여 유인에는 유용5)지만 목표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범지구적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감축을 견인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상윤 외(2 ) ( , 2014,℃

따라서 각국이 스스로 감축공약 행동 또는 기여p.20). , (Nationally Determined

를 정하되 설정한 목표가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Commitments/Actions/Contributions, NDC) ,

칙과 형평성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과학에 기초할 때 공평하고 야심찬 이유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목표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가이드라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이상윤 외( , 2014, p.21).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년 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에서는 총ADP , 2013 COP19

회 결정문을 채택함으로써 모든 당사국은 국내적인 준비를 통해 명확하고 투명하며 이해를 증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를 설정해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개최 훨씬 전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림 참조 또한 로 하여금 까COP21 ( 2-2 ). ADP COP20

지 와 함께 제출할 정보 를 규명하도록 요청하였다INDC (information) .

이전의 논의에서는 공약 과 행동 또는 기여COP19 ADP (commitments) (actions)

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선진국은 감축공약 그리고(contributions) , (commitment)

5) 칸쿤 합의에 따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이상을 커버하는 여개 국가가 자국의 년 감축목표를 서83% 100 2020

약함.

Decision 1/CP.19

Further advancing the Durban Platform

2(b) To invite all Parties to initiate or intensify domestic preparations for their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towards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et out in its Article 2 and to

communicate them well in advance of the twenty-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by the first quarter of 2015 by those Parties ready to do so)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th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the intended contributions,

without prejudice to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ibutions;

2(c) To request the ADP for Enhanced Action to identify, by the twentie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information that Parties will provide when putting forward

their contributions, ;…

자료: UNFCCC(2014), p4.

그림< 2-2 결정문상 관련 조항> CO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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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은 감축행동 이라는 발리행동계획(action) 6)에 근거한 기존의 선 개도국 간 이원화된 용어·

사용에 대해 선진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도, LMDC(Like-minded Developing Countries)

자신들의 감축행동이 공약으로 규정되는 것에 반감을 표함에 따라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기여‘

라는 용어가 최종적으로 결정문상 반영되었다 이호무 또한(contributions)’ COP19 ( , 2013, p.18).

일차적으로 제출되는 기여는 각국이 의도한 일종의 잠정적인 기여로서 최종 확정단계가 필요하

다는 점에서 앞에 의도하는 이라는 용어가 삽입되었다 이상윤 외NDC ‘ (intended)’ ( , 2014, p.21).

나 발전경과. NDC

년 진행된 에서는 의 범위 포함정보 형태 주기 차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2014 ADP INDC , , , ,

논의되었다 당초 공약과 행동이라는 용어를 두고 당사국간 논쟁이 벌어졌던 사례에서도 드러나.

듯이 까지는 기여가 감축에 국한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이해였다면 년 에서는 기COP19 , 2014 ADP

여가 감축 이외에도 적응 재원 기술 능력배양 투명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에 해당한다, , , ,

는 주장이 강성개도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제기되면서 의 범위가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사항INDC

으로 부각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감축이 핵심이며 적응과 이행수단 등의 다른 요소들은 로. , INDC

서가 아닌 년에 채택되는 신기후체제 합의문 의 일환으로 포괄적인 관점2015 (2015 Agreement)

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면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범위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강성개도국은 감축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적응과 선진국의INDC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여 관련 정보 등의 제출도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반면 선진국은 적응의 경.

우 지역적 특색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통된 정보 제출 요구가 적합하지 않고 감축관련 정보 제출,

이 필수임을 주장하였다 이상윤 외 특히 는 목표의 형태 목표연도 대상가스( , 2016, p.27). EU , ,

및 부문 등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의 제출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축기여의 형태별 관련 세부정보,

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림 참조 감축기여의 형태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 2-3 ).

데 강성개도국은 부속서 당사국은 경제전반에 대한 수량적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지만 비부I ,

속서 당사국은 그 외 배출집약도 목표 목표 또는 정책목표 등 다양I , BAU(Business As Usual)

한 형태로 기여의 설정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

은 기본적으로 정량화된 또는 정량화 가능한 형태의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일.

본은 주요경제국 또는 주요배출국 의 경우 경제전반에 대한(major economies) (major emitters)

수량적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6) 발리행동계획 에서는 선진국은 감축공약 또는 행동(Bali Action Plan)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개도국은 감축행동mitigation commitment or actions),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in a

을 할 것을 규정함 김용건 외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manner) ( , 2009,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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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년 말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에서는 에 관한 보ADP , 2014 COP20 INDC

다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림 참조 총회결정문 채택을 통해 기( 2-4 ). (Decision 1/CP.20)

후변화협약의 목적 달성 차원에서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에 의한 INDC

제출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보다 진전된 수준의 설정에 합의하고 모든 당사국에 의한. INDC ,

적응계획 제출 또는 의 일환으로서 적응기여 제출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에INDC . INDC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 이해 증진 차원에서 수량적 정보 와 서술, (quantifiable information)

적 정보 제출에 합의하였다 전술한 위임사항(how) . COP19 7)에 따라 제출정보를 구체화하여 제시

하였는데 기준연도와 같은 기준점 이행기간 대상범위 및 부문 계획절차 배출량 산정을 위한, , , , ,

가정 및 방법론 자국 가 국가 여건을 고려할 때 공평하고 야심찬 이유 기후변화협약의 목, INDC ,

적 달성을 위한 기여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항 참조(14 ).

7) 항에 의거Decision 1/CP.19 2(c)

자료: UNFCCC(2014b), p4.

그림< 2-3 부가정보에 대한 제안> INDC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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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1/CP.20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9. Reiterates its invitation to each Party to communicate to the secretariat its INDC

towards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

10. Agrees that each Party’s INDC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 ;…

11. Also agrees that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ay

communicate information on strategies, plans and actions for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reflecting their special circumstances in the context of INDCs;

12. Invites all Parties to consider communicating their undertakings in adaptation planning

or consider including an adaptation component in their INDCs;

13. Reiterates its invitation to all Parties to communicate their INDCs well in advance of

the COP21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th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the

INDC;

14. Agrees that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Parties communicating their INDCs, in

order to facilitat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may include, as appropriate,

inter alia, quantifiable information on the reference point (including, as appropriate, a base

year), time frames and/or periods for implementation, scope and coverage, planning

processes, assumptions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cluding those for estimating and

accounting for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s appropriate, removals, and

how the Party considers that its INDC is fair and ambitious, in light of its national

circumstances, and how it contributes towards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et out in its Article 2;

자료: UNFCCC(2015), p3.

그림< 2-4 결정문상 관련 조항> CO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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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합의사항2. NDC

년 더반 당사국총회 이후 년간 진행된 시대의 새로운 합의 체결을2011 (COP17) 4 Post-2020

위한 협상8)은 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에서 파리협정 이 채2015 COP21 (Paris Agreement)

택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파리협정은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서. 2020

년 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2 .9) 선진국10)에게만 감축의무

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를 통해 각국이 스스로 기여방식과 수준을 정하는 상향, NDC

식 의 목표 설정 방식을 취함으로써 파리협정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포괄적 참여를(bottom-up)

유인한다.11) 또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량이 아니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 한도 달성을 협정의 궁극,

적 목표로 설정12)하였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와 근본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강상인 김이진( · , 2016,

다만 년 감축목표 서약 사례에 비추어볼 때 상향식의 목표 설정 방식을 통해서는 범p.4). 2020 ,

지구적 장기목표의 달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 파리협정에서는 진전원칙,

에 의거한 주기적인 설정과 투명성체계를 통한 주기적인 이행 보고 주기적인 전지구NDC NDC ,

적 이행점검 실시 등 다양한 보완적 장치들을 마련한 특징을 보인다(global stocktake) .

파리협정에서 는 가장 핵심이 되는 합의사항으로서 모든 당사국은 원칙과 자NDC CBDR&RC

국의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해 가장 야심찬 수준의 를 설정해 에 제출해야 한다 또NDC UNFCCC .

한 이러한 는 매 년마다 이전보다 진전된 수준으로 수립 갱신되어야 한다 이는 신기후체제NDC 5 · .

에서는 단기목표의 단편적인 수립이 아닌 점진적으로 강화된 목표의 지속성 있는 수립과 전 후·

기간 간에 연계된 목표의 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김이진 이상엽 또한 파리협정( · , 2016, p.14).

에 의거하여 각국은 국내적인 감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 이는 신기NDC .

후체제에서는 감축목표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국내적인 법제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

다 김이진 이상엽 또한 파리협정에 의거하여 개도국의 이행 및 강화를 위한( · , 2016, p.14). NDC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 등 다각도의,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파리협정에 의거하여 제출 시에는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 이해 증진을 위해서 관련정보NDC ,

8) a process to develop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9) 교토의정서의 효력 연장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나 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를, 2020

대체할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일반적 견해임 강상인 김이진( · , 2016, p.3).

10) 정확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당사국으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개 회원국과 개I 24 OECD EU15

국 그리고 동구권 국가 개국을 포함한 여 개국이 해당함 김용건 외11 40 ( , 2009, p.6).

11) 파리 총회를 전 후하여 전 세계 배출량의 약 를 차지하는 여 개국이 를 설정해 에 공식 제· 99% 190 INDC UNFCCC

출함.

12) 파리협정 제 조 항에서는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훨씬 이하 나아가 수준으로 제한하2 1 2 , 1.5℃ ℃

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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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정문 항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준연도를 포함한. , COP21 27

기준점 목표 또는 이행 기간 대상범위 및 부문 계획절차 배출량 산정을 위한 가정 및 방법론, , , , ,

국가여건을 고려할 때 자국 가 공평하고 야심찬 이유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NDC ,

여방안 등과 같은 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의 제출이 요구된다 즉 신기후체제에서는 목표NDC . ,

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와 목표의 공평성 적극성 등을 설명할(fairness), (ambition)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및 기준 제시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이진 이상엽( · , 2016, p.14).

이러한 맥락에서 파리협정은 선진국이 리더십을 보이되 종국에는 모든 국가가 경제전반에 대한,

절대치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독려한다 이러한 형태가 목표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 확.

보 이행 추적 나아가 각국 감축행동에 따른 전 세계 배출량의 총체적 합산 및 평가 등을 위해, ,

서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김이진 이상엽( · , 2016, p.14).

파리협정에서는 에 준하는 배출량 산정 시에는 환경건전성과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NDC , , , ,

상응성 일관성을 준수하고 이중계상을 방지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정문, . COP21

항에서는 를 통해31 APA IPCC13) 및 CMA14)에 의해 승인된 방법론과 공통의 매트릭스 준수,

설정과 이행 시 일관된 방법론 적용 모든 범주의 배출 및 흡수량 포함 등을 보장할 수NDC ,

있는 회계지침을 마련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파리협정에서는 설정 및 이행 시에 배출량. NDC

산정을 위해 기후변화협약 하의 기존 지침 및 방법론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는. NDC

파리협정에 의거하여 제출과 조정이 용이하도록 사무국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UNFCCC

공공등록부에 기록되는데 이 경우 목표 및 관련정보가 온라인상 공개되면서 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져 향후 목표치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행에 대해서도 당사국을UNFCCC

넘어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국제여론에 의한 비교 검증과 평가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진( , 2016, p.9).

한편 결정문 항에 의거하여 기존 에 대한 조정은 목표 상향 시에만 허용되며, COP21 31 NDC ,

제출과 이행 시에 기준배출전망치에 대한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요구된다 이는NDC . BAU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기준전망치 변경에 따른 목표 조정 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이진 또한 이행 시 목표 상향 차원에서 협정( , 2016, p.10). NDC

조에서 규정하는 자발적 협력6 15)의 활용을 허용하되 환경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중계상을 방지하도록 규정한다 즉 달성에 있어 시장 메커니즘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적. NDC

협력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거래를 통한 배출량의 단순 상쇄가 아니라 환경건전성을 고려한,

1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14)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15) 자발적 협력 은(voluntary cooperation) 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cooperative approach),

비시장 접근법 으로 구성됨(mechanism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non-market appr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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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감축효과 견인과 투명성 확보 및 이중계상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회계규칙 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파리협정에 의해 모든 당사국은 이행 및 달성을 추적하기 위해 투명성체계 하에서 주기NDC

적으로 관련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감축목표의 이행을 추적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신기후체제에서는 필수가 됨을 의미한다 김(

이진 이상엽 또한 년부터 매 년 단위로 시행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 2016, p.14). 2023 5

고려해서 를 갱신 강화해야 한다 즉 또는 라는 범지구적 장기목표의 실현을 향한NDC · . , 2 ( 1.5 )℃ ℃

각국의 의욕 상향과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의 에 대한 일종의 평가 환류 시NDC -

스템이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이진 이상엽( · , 2016, p.15).

또한 파리협정에 의해 까지 에 대한 공통의 목표기간 설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CMA1 NDC .

운데 결정문 항에서 년 를 제출한 당사국은 년까지 새로운 를COP21 23-24 2025 INDC 2020 NDC

제출하고 년 를 제출한 당사국은 년까지 기여를 제출 또는 갱신하며 이후 매 년, 2030 INDC 2020 , 5

마다 를 설정하도록 요청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년 를 설NDC . 2025 INDC

정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라는 단수의 표현을 사용한데 반해"communicate a new NDC" , 2030

를 설정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이라는 복INDC "communicate or update these contributions"

수 형태의 기여를 제출 갱신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 년 주기의 제출과 차기· . 5 NDC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년 주기 시행 이와 더불어 년NDC (inform) 5 , 2030

를 설정한 당사국에 대한 년까지 복수의 기여 제출 요구는 향후 년 주기로 공통의 목INDC 2020 5

표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에 의한 장기 년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의, (2050 )

수립을 촉구한다 즉 신기후체제에서는 중 단기기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 ·

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이진 이상엽 현재까지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에( · , 2016, p.16).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가 개발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전략 간의 통합, ,

장기 비전과 중장기 행동계획 간의 연계 장기목표와 간 조화 시장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NDC ,

투자 신호 전달 등이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의 수립 목적에 해당한다는데 어느 정도 국

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김이진 이상엽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기후체( · , 2016, p.16).

제에서는 장기 목표 또는 비전과의 연계 관점에서 설정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NDC ,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하는 저탄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됨을 알 수 있

다 김이진 이상엽( · , 2016, p.16).

전술한 파리협정 및 결정문COP21 16)의 관련 주요 합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NDC , <

16) 에서는 파리협정과 함께 총회결정문 을 채택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COP21 (Decision 1/C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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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2-1> .

을 추가로 규정하고 향후 작업방향을 제시함.

구분 근거 주요내용

NDC

정의 범위/
파리협정 조3

As NDC to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ll

Parties are to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as defined in Articles 4, 7, 9, 10, 11 and 13 . The…

efforts of all Parties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over

time, …

NDC

설정 제출·

파리협정

조 항4 2
Each Party shall prepare, communicate and maintain

successive NDC that it intends to achieve.

조 항4 3

Each Party’s successive NDC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the Party’s then current NDC and reflect its

highest possible ambition, reflecting its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조 항4 4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taking the lead

by undertaking economy-wide absolute emission reduction

targets.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enhancing their mitigation efforts, and are encouraged to

move over time towards economy-wide emission reduction

or limitation target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조 항4 6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ay prepare and communicate strategies, plans

and actions for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reflecting their special circumstances.

조 항4 8

In communicating their NDCs, all Parties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in accordance with decision 1/CP.21 and…

조 항4 9 Each Party shall communicate a NDC every five years.

조 항4 10
The CMA shall consider common time frames for NDC at

its first session.

조 항4 12
NDC communicated by Parties shall be recorded in a

public registry maintained by the secretariat.

조 항4 13

Parties shall account for their NDCs. In accounting for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movals corresponding to

their NDCs, Parties shall promote environmental integrity,

transparency, accuracy, completeness, comparability and

consistency, and ensure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in accordance with guidance adopted .…

조 항4 19
All Parties should strive to formulate and communicate

long-term low GHG development strategies, .…

표< 2-1 파리협정 및 결정문상 관련 조항> CO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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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 주요내용

NDC

설정 제출·

COP21

결정문

항23

Requests those Parties whose INDC pursuant to decision

1/CP.20 contains a time frame up to 2025 to communicate

by 2020 a new NDC and to do so every five years

thereafter pursuant to Article 4, paragraph 9, of the

Agreement;

항24

Also those Parties whose INDC pursuant to decision

1/CP.20 contains a time frame up to 2030 to communicate

or update by 2020 these contributions and to do so every

five years thereafter pursuant to Article 4, paragraph 9,

of the Agreement;

항27

Agrees that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Parties

communicating their NDCs, in order to facilitat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may include, as

appropriate, inter alia, quantifiable information on the

reference point (including, as appropriate, a base year),

time frames and/or periods for implementation, scope and

coverage, planning processes, assumptions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cluding those for estimating

and accounting for anthropogenic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s appropriate, removals, and how the

Party considers that its NDC is fair and ambitious, in the

light of its national circumstances, and how it contributes

towards achieving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et

out in its Article 2;

항31

Requests the APA to elaborate, drawing from approache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and its related legal

instruments as appropriate, guidance for accounting for

Parties’ NDCs, , which ensures that: (a) Parties… account

for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movals in accordance

with methodologies and common metrics assessed by the

IPCC and adopted by the COP as the MOP to the Paris

Agreement; (b) Parties ensure methodological consistency,

including on baselines, between the commun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NDCs; (c) Parties strive to include all

categories of anthropogenic emissions or removals in

their NDCs and, once a source, sink or activity is

included, continue to include it; (d) Parties shall provide

an explanation of why any categories of anthropogenic

emissions or removals are excluded;

항35

Invite Parties to communicate, by 2020, to the secretariat

mid-century, long-term low GHG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9, of

the Agreement, and requests the secretariat to publish on

the UNFCCC website Parties’ low GHG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as commun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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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FCCC(2016), pp.2-36.

구분 근거 주요내용

이행NDC 파리협정

조 항4 2
Parties shall pursue domestic mitigation measures,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objectives of such contributions.

조 항4 5

Support shall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10 and 11, recognizing that enhanced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will allow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actions.

조 항4 11

A Party may at any time adjust its existing NDC with a

view to enhancing its level of ambition, in accordance

with guidance adopted …

조 항4 14

In the context of their NDCs, when recognizing and

implementing mitigation actions with respect to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movals, Parties should

take into account, as appropriate, existing methods and

guidance under the Convention, .…

조 항13 5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for transparency of action

is to provide a clear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ction ,… including clarity and tracking of progress

towards achieving Parties’ individual NDCs .…

조 항13 7

Each Party shall regularly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b)… Information necessary to track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and achieving its NDC

under Article 4.

NDC

평가 환류·
파리협정

조 항4 9
Each Party shall communicate a NDC … informed by the

outcomes of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조 항14 1

The COP serving as the MOP to this Agreement shall

periodically take stock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o assess the collective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d its

long-term goals (referred to as the “global stocktake”). It

shall do so in a comprehensive and facilitative manner,

considering mitigation, adaptation and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support, .…

조 항14 2

The CMA shall undertake its first global stocktake in 2023

and every five years thereafter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MA.

조 항14 3

The outcome of the global stocktake shall inform Parties

in updating and enhancing, in a nationally determined

manner, their actions and sup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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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동향3. NDC

결정문에서는 를 설치해 후속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의 특성 및 포함COP21 APA NDC (feature)

정보 에 대한 추가지침을 개발하고 회계지침을 정교화해 제 차 파리협정 당(information) , NDC 1

사국총회 에서 심의 채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림 참조 이에 따라 년 월(CMA1) · ( 2-5 ). 2016 5 , APA

가 그 활동에 착수하면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Decision 1/CP.21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26. Requests the APA to develop further guidance on features of the NDC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MA1;

28. Requests the APA to develop further guidance for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Parties in order to facilitat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NDC for

consideration and adoption by the CMA1;

31. Requests the APA to elaborate, drawing from approache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and its related legal instruments as appropriate, guidance for accounting for

Parties’ NDCs, …at its first session, ;…

자료: UNFCCC(2016), pp2-20.

그림< 2-5 작업방향에 대한 위임사항> APA COP21

가 쟁점별 협상동향.

년 진행된 협상에서는 결정문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의 특성 정보 회계지침2016 COP21 NDC , ,

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17) 첫 번째로 의 특성 관련해 의 국가결정권에 대해 당, NDC NDC

사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와 아랍그룹 등의 강성개도국은 원칙에 기초해. LMDC CBDR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화된 접근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선진국은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체제이며 각국이 스스로 를 정한다는 점에서 차별화에 대한 재론은 적절하지 않다NDC

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과 군소도서국 등의 일부 개도국은 에 대. NDC

한 이행 추적 과 합산 을 위해서 의 정량화된 또는 정량화 가(track progress) (aggregation) NDC

능한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더해 일본과 스위스는 국가 간에 비교 가능한 특성 즉. ,

상응성을 강조하고 뉴질랜드는 진전원칙과 환경건전성 등을 강조하였다 반면 중국 인도 등 강, . ,

성개도국은 감축 외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의 포괄적 특성과 함께 형평성과 빈곤퇴치 개NDC ,

17) 협상동향은 저자가 정재혁 외 에 작성한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임NDC (2016) N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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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의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 등이 주요 특성임을 주장하였다 특성에 관한 각NDC . NDC

국의 입장은 아래 표 과 같이 정리된다< 2-2> .

국가 주요 입장

일본
­ NDC 이행 추적 전지구적 이행점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의, NDC

계량화 및 상응한 특성이 중요

뉴질랜드 ­ 후퇴방지와 환경건전성을 의 주요한 특성으로 강조NDC

캐나다

­ 를 공평하고 포괄적이며 정량화 및 합산 가능하고 되도록NDC , tCO2 와 같이e

상응한 단위로 제시하도록 모든 국가에 의한 노력 필요

­ 파리협정 조 항 을 통해 고려할 것을 합의한 바와 같이 합산을 돕기 위(4 10 ) NDC

해서 년부터 공통의 목표기간 설정을 위해 노력 필요2025

EU ­ 특성은 파리협정에서 기 제시NDC

CARICOM

(Caribbean

Community)

­ 파리협정 제 조에서 이미 의 특성을 정의4 NDC

­ 정량화(tCO2 의 형태로 표현 가능 공통의 단위로 표현 등을 최소한의 의e ) , IPCC

무적인 특성으로 설정 필요

AILAC

­ 파리협정과 결정문에서 이미 제시하는 바와 같이 특성은 국가가COP21 NDC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 국내적 조치를 통해 이행한다는 점 각국은 에 대해, , NDC

설명해야 한다는 점 년 주기로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 개도국의 이행을, 5 , NDC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해당

­ 파리협정 조 항에 의거해 년부터 공통의 기간을 설정하고 이후 년 주4 9 2030 , 5

기로 제출 필요NDC

중국

­ 국가가 스스로 정하는 특성이 가장 중요

­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이행수단 등 모든 범위를 포괄,

­ 원칙에 기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화가 에 대해서도 적용CBDR NDC

사우디아라비아
­ 의 스스로 정하는 특성을 강조하며 형태에 따라 특징을 개별 당사국NDC NDC

이 독립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주장

LMDC

­ 는 국가가 스스로 정해야 하며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이행수단 등 모든 범NDC ,

위를 포괄

­ 진전원칙에 따라 감축뿐만 아니라 재정 기술 능력배양 지원도 진전 필요, ,

­ 감축과 적응행동 및 경제적 다변화 간의 공통편익과 대응조치가 개도국에게 미

치는 영향 고려 필요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별화된 책임과 다른 국가여건 및 능력을 특성으NDC

로 반영 필요

­ 선진국의 경우 경제전반에 대한 절대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는 정

표< 2-2 특성에 대한 각국 입장>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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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국이 개진한 의견 및 제출한 국가제안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두 번째로 가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라는 점에서 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 확, NDC NDC

보 이해 증진을 위해 부가정보의 제출 중요성이 당사국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

결정문 제 항에서 제시하는 에 관한 수량적이고 서술적인 정보가 정보에 관COP21 27 NDC NDC

한 지침을 개발하는데 있어 좋은 출발점이 된다는 데 당사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중국. ,

인도를 위시한 의 경우 선진국은 항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반면 개도국의LMDC 27 ,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목록을 참고하되 국가여건과 능력 선진국으로부터의 지원여부에 따라 세부,

정보를 스스로 정해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캐나다 브라질. , , , EU

등을 포함한 다수의 당사국들은 의 형태에 따라 포함정보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NDC

였다 예를 들어 배출집약도 목표를 설정한 국가는 국내총생산 인구 등의 변수값과 그 출. (GDP),

처를 명기하고 목표를 설정한 국가는 배출전망과 활용 모형 가정 및 방법론 전망 시 반, BAU , , ,

영한 정책 등의 세부정보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즉 경제전반에 대한 절대치 감축목표를 설. ,

정한 국가에 비해 목표와 같이 상대적으로 모호한 목표를 설정한 당사국들에게 오히려 보BAU

다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정부 제출이 요구되는 양상을 보였다 관련 정보에 대한 각국의. NDC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 와 같다< 2-3> .

국가 주요 입장

량화 형태여야 하며 상응해야 하고 국내적 조치를 통해 달성 필요

­ 선진국은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적응 재정 기술 능력배양 등 개도국에 대한 지, , ,

원내용과 국내 법제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필요 그러나 일방적 조치는,

로서 포함에 반대NDC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빈곤퇴치가 중요한 특성이며 개도국은 지원을 받아, ,

준비 제출 이행이 필요하고 정성적 계획 정책 프로그램 등을 로NDC , , , , NDC

설정 가능

국가 주요 입장

일본

­ 에 대한 명확성 및 투명성 확보 이해 향상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핵심정보NDC ,

는 이미 결정문 항에서 제시COP21 27

­ 형태별로 제출정보 차별화 필요NDC

­ 목표의 경우 산정 등 배출량 산정 방법 사용 계획GHG GWP, LULUCF , ITMO

및 활용에 따른 배출 저감효과 등에 관한 정보 제출ITMO

­ 특히 기준연도 대비 절대치 목표는 기준년도 배출량 목표는 기준배출량, BAU

표< 2-3 관련 정보에 대한 각국 입장>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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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입장

전망을 위한 인구 등에 관한 주요 가정과 기준배출량 배출집약GDP, (baseline),

도 목표는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의 배출집약도 제시 필요

­ 정성적 목표는 목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행과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NDC

세부지표 감축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자세히 제시 필요,

­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가는 전 부문과 전체 온실가스를 아우르는 경제전반에 대

한 배출량 저감목표 설정 필요

­ 조건부 목표 이외 비조건부 목표 제시 권고(unconditional)

캐나다

­ 모든 국가는 되도록 기준배출량 및 배출전망에 관한 정량화된 정보 제출이 필요

하며 추가로 기준연도 배출량 자료 전망 또는 인구 전망 등에 관, , BAU , GDP

한 정보 또한, tCO2 형태의 목표 배출량 제시 필요e

­ 인당 성장률 에너지 가격 전망 등 배출량 산정 및 전망을 위한 기본 가정GDP ,

및 방법론 온실가스별 접근법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정보, GWP, ITMO , LULUCF

제출 필요

­ 최신 가이드라인 또는 그에 합당한 협약 하의 방법론을 사용하도록 노력IPCC

하고 전 부문의 배출량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필요,

­ 보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전망 시 고려한 기존UNFCCC BAU

조치 또는 고려하지 않은 조치 추가 고려 예정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 조치 예를 들어 이해당사자 참여절차 법제 및NDC , ,

인센티브 관련 사항 주요 정책기구 관련 사항 등을 제시 필요,

EU

­ 결정문 항에서 제시하는 정보 목록을 기준으로 정보를 강화 제출하COP21 27

고 의 다양성을 고려해 정보 구체화, NDC

­ 특히 기준점 및 기준배출량에 관한 방법론 주요 가정 및 변수 예상 감축량 협, , ,

력적 접근법의 활용계획 산림부문에 대한 고려방식 등에 관한 정보는 추가로,

반드시 포함 필요

­ 추가로 의 진전방식 와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과의 관계 국NDC , NDC ,

가개발계획 및 지속가능목표와의 관계 등을 추가 정보로 포함 가능

CARICOM

­ 모든 에 적용되는 공통의 포함정보와 형태별 포함정보를 추가 제출NDC NDC

필요

­ 형태에 대한 설명 교토의정서의 대 온실가스 온실가스 산정단위 국제NDC , 7 , ,

탄소메커니즘 사용계획 개도국의 경우 재정적 지원 수요 의욕수준 관련 정보, ,

배출 추세 및 전망 국가여건 감축잠재량 관련 가정 감축비용 국내적 감축목( , , , ,

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및 계획된 정책 가 전지구적 이행점검으로부), NDC , NDC

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공통정보로 제시 필요

­ 형태별 정보를 차별화 제출 필요NDC

­ 예를 들어 절대치 목표는 기준연도 배출량 대상부문 및 대상가스 단연도 및, ,



20 및 적응 커뮤니케이션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NDC∣

국가 주요 입장

다년도 탄소예산 목표를 제시 필요( )

­ 목표는 전망 시 사용한 모형과 방법론 인구 에너지 가격 기술옵션BAU , , GDP, ,

등 주요 가정 의 변경여부 및 변경 시 그 일정과 갱신되는 변수 등에 관한, BAU

정보 제출 필요

­ 배출집약도 목표는 및 인구 변수값과 출처 전망치 변경 시 그 일정과 변GDP ,

경되는 변수에 대한 정보 제출 필요

­ 탄소중립 목표는 탄소중립 산정방법 산림부문 배출량 산정방법 또는 다, , ITMO

른 종류의 보완조치의 활용여부와 방식에 관한 정보 제시 필요

­ 정책 및 조치 또는 감축행동의 경우 정책 조치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

예상되는 감축효과 관련 정보 제시 필요

AILAC

­ 결정문 항에서 제시하는 정보 제출 필요COP21 27

­ 적용한 값 온실가스별 배출량 및 가능한 경우 목표연도까지의 배경경로GWP , ,

목표연도의 인구 등 배출전망을 위한 기본 가정값 감축 시나리오 및 민GDP, ,

감도 분석에 의한 불확도 모든 부문에 대한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의 적용 정보,

를 추가 제출 필요

­ 형태에 따라 관련정보의 추가 제출 필요 예를 들어 기준년도 대비 경제전NDC ,

반에 대한 절대치 목표의 경우 목표연도의 예상배출량과 배출경로에 관한 정보

제출

­ 목표는 전망을 위한 가정 및 방법론 감축정책 및 행동을 반영한 배출예상BAU ,

경로 배출전망의 변동가능성 동적 전망인 경우 전망 재산정을 위한 조건과 기, ,

준 관련 정보 제출

­ 배출집약도 목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인구 전망을 위한 가정과 목표GDP, ,

연도의 예상 배출집약도 및 목표연도까지의 배출경로 관련 정보 제출

­ 배출정점 목표의 경우 배출정점 도달시기 및 예상배출량 배출정점 이전 및 이,

후의 배출경로 관련 정보 제출

­ 의 조건부 여부와 조건부 요소에 대한 상세정보 제출 활용 시 관련NDC , ITMO

세부 정보 제출 필요 또한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전략에 관한 정보도 포함정보,

로서 고려

중국

­ 관련 정보 제출은 명확성 및 투명성 확보 및 각국 에 대한 이해 향상NDC NDC

이 목적

­ 포함정보는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특성에 기해 각국이 정해야 하며 공통의 형,

식 적용이나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어야 함

­ 선진국은 결정문 항에서 명시하는 모든 정보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COP21 27

며 또한 결정문 항에 의거해 개도국에게 제공하는 재정 기술 능력, COP21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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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국이 개진한 의견 및 제출한 국가제안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세 번째로 에 의한 감축량 산정과 의 이행 추적을 위해 회계지침 마련이 매우 중요, NDC NDC

하다는데 당사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브라질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특히 산정을. , , EU, NDC

위해 CO2 형태의 정량화된 혹은 정량화 가능한 정보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진국을 중e .

심으로 파리협정 조에 따른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결과6 (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및 산림부문에 대한 회계규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제공Mitigation Outcomes) . IPCC

방법론 및 공통의 매트릭스 또는 에 의해 합의된 기준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 CMA

량을 계산하고 제출 및 이행 시에 일관된 기준과 방법론을 적용하며 되도록 모든 배출 및, NDC ,

흡수원을 포함하되 불포함 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제안하는 결정문 제 항이 회COP21 31

계지침 정교화를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당사국에 의해 제기되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하의 기존 회계지침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

당사국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등은 국가 인벤토리 보. EU, , CARICOM

고 시 적용하는 현행 기준과 방법론을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의도하는 모습을NDC

보였다 아래 표 은 회계지침에 관한 각국 입장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 2-4> NDC .

국가 주요 입장

배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정보 제공 필요

­ 개도국은 결정문 항의 정보목록을 참고하되 국가여건과 능력 지원여COP21 27 , ,

부에 따라 세부정보를 스스로 정해 제출 또한 이행을 위한 비용과 장애요, NDC

소 재정 기술 능력배양 수요에 관한 정보를 제출, · ·

사우디아라비아
­ 의 스스로 정하는 특성에 기해 형태에 따라 정보를 개별 당사국이 선NDC NDC

택적으로 제시가 가능함을 주장

LMDC

­ 선진국은 결정문 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재정 기COP21 27 , ,

술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관련 정량 및 정성적 정보 제출 필요 또한 이, , NDC

행을 위한 기존 및 계획된 법제 정책 및 조치 관련 정보 제출 필요,

­ 개도국은 결정문 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참고하되 재량에 따라 한COP21 27 ,

개 이상의 정보 제출 또한 감축 및 적응비용 재정 기술 능력배양 수요에 관, , , ,

한 정보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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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입장

스위스

­ 신기후체제 하에서 산정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산술적 통계만을NDC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이행 및 달성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임NDC

을 강조

일본

­ 산정은 제출 시 에 관한 명확성 확보 의 이행 추적NDC NDC NDC , NDC ,① ②

달성 성과 추적을 위해 필요NDC③

­ 환경건전성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상응성 일관성 향상 및 이중계상 방지, , , , , ,①

배출량 및 제거량 산정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제출 및 이, NDC② ③

행 시 방법론적 일관성 유지 개도국이 각기 다른 국가여건을 고려해 궁극적, ④

으로는 경제전반에 대한 절대치 목표를 수립하도록 유인이 산정지침의 목NDC

적에 해당

­ 회계지침은 가이드라인 등 기존 지침 및 방법론에 기초해 개발 필요NDC IPCC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가장 최신의 국가 인벤토리 자료를 활용하고 대,

상 부문과 대상 온실가스를 명확히 명시하되 종국에는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전

부문 및 요구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하도록 노력 필요 또한 가, 2006 IPCC

이드라인 및 를 활용하도록 노력 필요GWP

­ 목표를 설정한 국가는 파리협정 조 항 의욕 상향 시에만 조정 고BAU 4 11 ( NDC

려 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기준배출전망을 갱신 단 이 경우 갱신 이유와 갱신) ,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

­ 범위 및 대상을 분명히 하고 부문의 배출량 산정 시 기존LULUCF , LULUCF

지침 또는 협약 하에서 합의된 회계지침을 활용

­ 활용 시 이중계상 방지를 위해 크레디트를 습득한 국가는 전체 배출량에ITMO

서 해당량 만큼을 제하고 반대로 판매 이전한 국가는 해당량을 배출량으로 산, /

정 필요

캐나다
­ 달성 추적을 위해 온실가스별 총량 및 변화량 구매 및 판매량 산NDC , ITMO ,

림부문의 배출 및 제거량에 관한 정량적 정보 등이 필요

EU

­ 회계지침은 이행 진전과 달성 추적 이중계상 방지원칙 준수 등을 이해하NDC ,

기 위해 중요

­ 결정문 항에 기해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하의 기존 접근법에COP21 31

기반을 두고 회계지침 마련 필요

­ 결정문 항에서 방법론 및 공통단위를 고려하도록 제시한 점COP21 31 IPCC ,

결론에서SBSTA44 CO2 같은 공통의 단위 사용 고려를 강조한 점을 참고 필e

요

표< 2-4 회계지침에 대한 각국 입장>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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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국이 개진한 의견 및 제출한 국가제안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국가 주요 입장

­ 특히 결정문 항에서 제출과 이행 시 기준배출전망에 대한 방법COP21 31 NDC

론적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법론적 일관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

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에 관한 집중 논의 필요

­ 결정문 항에서 모든 카테고리의 배출량 제거량을 포함하도록 촉구하COP21 31 /

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카테고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화 필요 참, .

고로 는 국가 인벤토리 보고에서 요구하는 모든 카테고리로 이해EU

­ 형태에 따라 중간에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식과 파리협정NDC

에서 정하는 원칙 준수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협력적 접근법 활용 시 이중계상 방지를 위해 상응한 조정(corresponding

이 필요할지 등에 관해 논의 필요adjustment)

­ 산림부문의 경우 기존의 접근법을 새로운 지침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매우 중요

CARICOM

(Caribbean

Community)

­ 회계지침 마련은 감축효과에 대한 이해 및 범지구적 목표 이행 점, NDC① ②

검 사용 산림부문에 의한 배출량 제거량 이중계상 방지 등을 평가, ITMO , / ,③

하기 위해 필요

­ 활용 및 산림부문을 포함하는 단연도 기준 설정은 배출량 산정에ITMO NDC

어려움을 유발

­ 관련 국제적으로 합의된 회계지침 마련은 필수ITMO

­ 특히 기존체계 하에서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및 등록부 공통의 형식 및 단위,

적용 인벤토리에 대한 전문가 검토 탄소크레디트 추적을 위한 국제거래로그, , ,

이중계상 방지 시스템 산림부문 회계지침 관리방법 환경건전성 확보, , hot air ,

를 위한 정량적 접근법 인벤토리 보고를 위한 준수방안 등을 참고 필요,

AILAC
­ 회계지침은 가이드라인 등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법론 사용을 유인해야 하IPCC

며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통수단으로 고려 필요,

중국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다른 를 고려한 회계지침 마련 필요NDC

­ 선진국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개도국은 대상부문 대상가스 세부방법론 등에, , ,

관한 정보 제출을 스스로 결정

사우디아라비아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화된 산정지침 적용 필요

LMDC

­ 원칙에 따라 각국의 산정이 필요하며 행동뿐만 아니라 지원에CBDR&RC NDC

대해서도 회계지침 마련 필요

­ 기존 회계지침을 토대로 새로운 지침 마련 그러나 개도국에게 추가 부담이 되,

는 경우 유연성 부여 필요

­ 회계지침이 개도국에 대해 농업부문의 배출량 저감부담을 직간접적으로 지워서

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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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상결과 및 전망.

년 협상결과 년 월 일까지 특성 정보 회계지침 등 개 쟁점에 대한 국가2016 , 2017 4 1 NDC , , 3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년에 개최되는 공식 회의, 2017 APA 18) 바로 직전19)에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작업방향에 대한 절차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협상에서.

는 세부 기술적인 논의 필요성이 선진국과 군소도서국연합 등 다수의 당사국들에 의해 제기된

만큼 향후 각 쟁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 진행이 예상된다 또한 파리협정 조. 4

항에 의거하여 다수의 당사국들이 공통의 목표기간 설정에 관한 논의10 (common time frames)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를 통해 동 이슈를 고려하기로 합의되었다 따라서 년에APA . 2017

는 특성과 정보 회계지침 등 개 쟁점 이외에도 공통의 목표기간 설정을 두고 본격적인NDC , 3

논의 전개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 협상에서 다수의 당사국들은 이미 파리협정에서 특성 및 정보 회계지침과 관NDC ,

련해 기본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제기하며 새로운 지침 개발이 아닌 기존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특성 정의 포함정보 구체화 회계지침 정교화를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정문에NDC , , . COP21

서 지침의 새로운 개발이 아닌 특성 및 정보에 대한 추가 지침 개발NDC “ (further guidance)”

과 회계지침에 대한 기존 접근법에 기반을 둔 정교화“ (elaborate drawing from approaches

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림 참조 따established)” ( 2-5 ).

라서 이러한 기존의 합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후속협상의 향방을 전망하여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이다 파리협정 및 총회결정문에 의해 합의된 쟁점별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 표. <

와 같다2-5> .

18) 년 월 일부터 이 개최될 예정임2017 5 8 APA 1-3 .

19) 년 월 일2017 5 6

쟁점 주요 합의사항

특성

파리협정•

­ 조 는 국가가 스스로 정하고 감축 적응 이행수단을 포괄하며 시간이 지남에3 . NDC , , ,

따라 진전

­ 조 항 와 국가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최대의욕을 반영4 3 . CBDR&RC

­ 조 항 경제전반에 대한 절대 배출량 감축목표의 형태로 진전4 4 .

­ 조 항 및 관련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며 이해 가능하도록 제출4 8 . NDC

­ 조 항 매 년에 한 번씩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감안해 갱신4 9 . 5 NDC

­ 조 항 에 대한 공통의 목표기간을 고려4 10 . NDC

표< 2-5 쟁점별 주요 합의사항>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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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2016) .

종합하면 에 관한 세부지침으로서 의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특성에 대해서는 당사, NDC NDC

국 간에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 나. NDC ,

아가 이해 증진을 위해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결정문 항에서 제시하는 정보, COP21 27

목록이 각국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로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후 협상에서는 항의 정보목록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27 .

특히 기존 지침 및 방법론을 고려한다는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현행 보고체계를 통해 제출하는,

정보의 수준에서 관련정보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사한 맥락NDC .

에서 산정을 위한 회계지침은 방법론 등 기존에 적용하고는 있는 공통된 기준과 방NDC IPCC

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보완 설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 주요 합의사항

­ 조 항 의욕수준을 상향하는 경우 조정 가능4 11 . NDC

­ 조 항 관련해 기존 지침 및 방법론 고려4 14 . NDC

정보

파리협정•

­ 조 항 및 관련결정문에 따라 정보 제출4 8 . 1/CP.21 NDC

결정문 항COP21 27•

­ 특히 기준점 기준연도 포함 이행 기간 대상범위 및 부문 계획절차 온실가스 배출량( ), , , ,

산정 방법론 및 가정 등의 정량적 정보와 국가여건을 고려할 때 가 공평하고 야심NDC

찬 이유 협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방안 등의 정보를 제출 시 포함할 것을 고려, NDC

회계지침

파리협정•

­ 조 항 환경건전성 투명성 정확성 완결성 상응성 일관성 준수 향상 및 이중계상4 13 . , , , , , /

방지

결정문 항COP21 31•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하에서 기 적용하는 지침을 바탕으로 회계지침 정교화

­ 또는 에 의해 채택되는 방법론 및 공통단위를 토대로 배출량 제거량 산정IPCC CMA /

­ 제출 및 이행 간에 기준전망을 포함해 방법론에 대한 일관성 유지NDC

­ 모든 카테고리의 배출량을 포함하되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설명 제시 노력 또한 한번 포,

함된 배출원 및 흡수원 활동 등은 지속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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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 연구4. NDC

신기후체제에 관한 논의 활성화와 함께 협상에서 가 기존 교토체제에서의 감Post-2020 INDC

축의무를 대체하는 핵심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최근 몇 년간 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 및OECD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파리 당사국총회 를 전 후하여. (COP21) ·

각국이 를 제출하고 파리협정을 통해 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이 마련되면서INDC , NDC

등에 의한 분석 작업과 함께 관련 후속협상의 전개 및 발전방향에 대한UNFCCC INDC NDC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물은 체제 내에서 전개되는 협상에 중요한. UNFCCC

참고자료로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무국 자체 발간자료나· , UNFCCC OECD/IEA20)

연구자료 같은 경우 협상 진전을 위한 유용한 세부 기술적 방안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아래 표 와 같은 관련 최신의 주요 연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세부< 2-6> NDC NDC

지침의 논의 향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료 저자 작성: .

가. Designing and Preparing INDCs

는 당사국들이 를 준비함에 있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WRI/UNDP(2015) INDC

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으며 설정을 위한 국내적 준비절차 형태 및 투명성 강화를, INDC , INDC

위한 방식 등을 기술하다 특히 를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연도 대비 감축목. INDC < 2-6>

2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연구명 발간기관 발간연도

Designing and Preparing INDCs WRI/UNDP 2015

A Guide to INDCs RICARDO-AEA 2015

Identifying and Addressing Gaps in the UNFCCC Reporting

Framework
OECD/IEA 2015

Overview of INDCs submitted by 31 August 2015 OECD/IEA 2015

(Synthesis Report by the Secretariat) Aggregate effect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

update

UNFCCC 2016

Guidance for Accounting: Emissions intensity goals, and

goals relative to BAU emissions levels under Article 4
WRI 2016

Made to Measures: Options for Emissions Accounting

under the UNFCCC
OECD/IEA 2013

표< 2-6 검토 연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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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정총량 목표 배출집약도 목표 목표 배출경로 목표 등 가지 유형의 온실가스, , , BAU , 5 (GHG)

목표 형태로 분류하고 이 외 비온실가스 목표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나 에너지 효율성 향,

상 등과 같은 부문별 목표와 정책 및 프로젝트 목표의 형태로 설계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국가.

여건에 따라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설정이 가능하지만 목표에 대한 이행 추적과 전 세INDC ,

계적 배출량 합산 및 평가 등에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는 되도록 정량화 가능한WRI/UNDP(2015)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아래 그림 은 가 정의한 가지 유형의 온실가스 목표를 구체적으로< 2-7> WRI/UNDP(2015) 5

설명하는 그림이다 는 기준연도 대비 감축목표나 고정총량 목표의 경우 충분. WRI/UNDP(2015)

한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공하며 부가정보의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만으로,

도 그 이행 추적이 용이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배출집약도 목표나 목표의 경우 불확실한. , BAU

요소가 커서 부가정보의 제출이 중요함을 제기한다 특히 목표의 경우 배출량 평가 및 이행. BAU

추적이 가장 어렵다고 지적하며 배출전망치 전망 모형 가정 및 방법론 전망의 변동여부, , , , (static

를 포함해 가장 자세하고 많은 세부정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따라서vs. dynamic) .

자료: WRI/UNDP(2015), p32.

그림< 2-6 유형> 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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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보다는 차라리 과거의 기준연도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는 배출집약도 목표 형태를 취BAU

할 것을 권고한다.

자료: WRI/UNDP(2015), pp.59-60.

그림< 2-7 감축목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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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한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를 감안해 관련 정보의 제공이 중요함WRI/UNDP(2015) INDC

을 강조하며 각국 와 함께 제출이 필요한 정보로서 리마 총회 결정문 항에서 제, INDC (COP20) 14

시하는 가지 정보를 토대로 구체화하여 아래 그림 과 같이 제시한다6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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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 Guide to INDCs

는 당사국들의 준비를 위한 실용적 가이던스 제공을 목적으로RICARDO-AEA(2015) INDC

와 함께 제출이 필요한 세부정보를 권고하고자 작성되었다 형태에 따라 부가정보의INDC . INDC

상이한 제출이 필요하나 리마 총회 결정문 항에 근거해 기본적으로 목표의 이행 기, (COP20) 14

간 대상범위 및 부문 가정 및 방법론 계획절차 공평성 및 의욕성 등에 관한 세부정보는 모두, , , ,

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시한다 또한 배출결과에 대해 정량화가 가능한 온실가.

스 목표의 경우 기준연도 대비 배출목표와 고정총량 목표 배출집약도 목표 목표의 가지, , BAU 4

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제출이 필요한 부가정보를 아래 그림 와 같이 제시한다 예를, < 2-9> .

들어 배출집약도 목표를 설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기준연도 배출량 및 배출집약도와 목표연도의,

배출집약도 관련 주요 변수값 및 방법론 등의 세부정보 제출을 요구한다 또한 목표에 대해. BAU

서는 목표연도의 기준배출전망치와 전망 도출 방법론 등에 관한 세부정보 제출을 요청한다.

자료: WRI/UNDP(2015), pp.96-97.

그림< 2-8 제안 정보목록> WRI/UNDP(2015) 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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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dentifying and Addressing Gaps in the UNFCCC Reporting

Framework

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하의 기존 보고체계를 통해 제출되는 정보목OECD/IEA(2015)

록을 검토하고 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행 평가를 위해서 현행 보고체계의 유지 강화를 통해, NDC ·

제출해야 하는 필수정보를 제안한다.

현행 체계 하에서 국가인벤토리보고 국가보고서(NIR: National Inventory Reports), (NC:

와 격년보고서 격년갱신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s) (BR: Biennial Reports), (BUR:

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및 감축행동 목표의 이행상황 등Biennial Update Reports) , ,

이 보고되고 있다 부속서 국가 대상으로는 이들 정보 대부분에 대한 의무 제출이 요구. I (shall)

되는 반면 비부속서 국가에 대해서는 제출이 요구되지 않거나 권고수준 또는 에, I (should may)

서만 제출하도록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에 은 비부속서 국가의 경우 현행 보. OECD/IEA(2015) I

고체계를 통해서는 감축목표 및 행동의 이행을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부속. ,

서 국가의 경우 기준연도 이행 기간 대상부문 관련 정보I , , , LULUCF , IMM21) 활용여부 배출전,

21) 으로 파리협정 조에서 규정한 자발적 협력 카테고리 하에서 다뤄지고 있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 6 “ ”

자료: RICARDO-AEA(2015), pp.10-18.

그림< 2-9 가 제안한 정보목록> RICARDO-AEA(2015) 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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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감축행동과 그 결과 목표의 이행상황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비부속서 국, , , I

가의 경우 이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 제출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참조( 2-7 ).

주 는 작성지침이 지침을 기준으로 할 때를 의미함: * BR NC .

자료: OECD/IEA(2015), p.15.

또한 표 에서와 같이 부속서 국가는 국가인벤토리보고를 통해 공통의 매트릭스와 방< 2-8> I

음.

표< 2-7 국가보고서 및 격년 갱신 보고서를 통해 보고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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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범위의 시계열 배출량 정보를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비부속서 국가, I

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OECD/IEA(2015), p.14.

은 체제에서는 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이행 추적을 위해OECD/IEA(2015) Post-2020 NDC

표 과 같은 정보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전망에< 2-9> . ,

관한 정보는 일부 저배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제출된 정보 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공통의 방법론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형태별로 제출이 필요한. NDC

정보를 차별화하여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목표에 대해서는 배출 전망과 가정 및 방법론에, BAU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표< 2-8 기존체계 하에서 제출되는 정보의 범위 및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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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반드시 제출 은 해당조건의 경우에만 제출 는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를 의미함: , ( ) , x .√ √

자료: OECD/IEA(2015), p.25.

라. Overview of INDCs submitted by 31 August 2015

는 리마 총회결정문OECD/IEA(2015a) 22)에 따라 년 월까지 제출된 를 대상으로 그2015 8 INDC

세부 내용 및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에 의한 총체적 감축효과를 평가함에, INDC

있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등을 기술한다 에서는 월 일 기준으로. OECD/IEA(2015a) 8 31 EU28

개국을 포함한 개국에 의해 총 개의 가 제출된 가운데 이 중 절반가량이 절대치 감57 29 INDCs ,

축목표를 제시하고 나머지는 배출집약도 목표 목표 또는 정성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제, BAU ,

시한다 또한 제출된 는 기본적으로 감축목표와 기준 및 이행 기간 대상범위 및 부문 계. INDCs , ,

획절차 가정 및 방법론 가 공평하고 의욕적인 이유와 협약에 대한 기여방안 감축 이외, , INDCs ,

22) 제 항에서는 개최 훨씬 전에 각국이 를 에 제출할 것을 촉구함Decision 1/CP.20 13 COP21 INDC UNFCCC .

표< 2-9 이행 추적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 정보목록>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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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여방안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림 참조( 2-10 ).

에서는 감축목표를 조건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OECD/IEA(2015a) (conditionality) ,

기준 및 이행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연도 기준전망치 목표연도 목표기간 등으로 세부정보를 구, , ,

분하여 기술한다 또한 범위 및 대상 관련해서는 대상부문 대상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대비. , ,

에 의한 관리 비중 활용여부 등의 세부정보로 나누어 정리한다 계획절차에 대해서INDCs , IMM .

는 장기 목표와 국내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술했는지를 체크한다 가정 및 방법론 관련.

해서는 각국이 를 제출하면서 인벤토리 접근법을 취했는지 산림부문 및 배출량 산정단위INDCs ,

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목표의 공평성 적극성 등 서술적 정보의 제공여부. ,

와 함께 마지막으로 적응 등의 기여 제출 여부를 파악해 제시한다.

특히 각국 에 대한 세부 분석을 바탕으로 는 절대치 목표가 상대적INDCs OECD/IEA(2015a)

으로 이해하기 쉬운 반면 목표는 변동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BAU

배출영향 평가 등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목표를 설정한 경우 배출 전망 산정. BAU

방법론 및 자료의 출처 전망의 변경가능성 등에 관한 추가 정보 제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

이행 기간 관련해 대부분의 당사국이 단일연도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다년도 목표, (multi-year

와 비교해 단일연도 목표는 누적총량 및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분 산정 측면에서budget goals)

주 전체 표에서 일부만 발췌하여 제시함: .

자료: OECD/IEA(2015a), p.13.

그림< 2-10 가 정리한 및 포함정보> OECD/IEA(2015a) 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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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확실한 면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배출량 산정 매트릭스 배출량 보고 가이드라인. , ,

회계방식 등에 있어서의 차이가 합산에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LULUCF INDCs

한다.

마. Synthesis Report by the Secretariat

은 년 월까지 당사국들이 제출한 를 취합해 다양한 각도에서 기여UNFCCC(2016) 2016 4 INDC

및 세부정보를 분석하고 표 참조 그 총체적인 효과를 평가해 제시한다 에( 2-10 ), . UNFCCC(2016)

따르면 년 월 일까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를 차지하는 개국이 개의2016 4 4 96% 189 161 INDC

를 제출함에 따라 전 세계 배출량의 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출된98.2% .

중 가량이 목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어 절대치 목표 정책 및 조치INDC 45% BAU , (32%),

배출집약도 목표 배출정점 기타 순으로 다양한 형태의 감축목표가 설정된(20%), (4%), (2%), (1%)

것으로 제시한다 단 이러한 목표에는 재정 및 기술적 지원에 의해 목표를 이행하는 조건부 목. ,

표 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조건부 목표를 고려하는 경우 무조건부(conditional component) ,

목표에 비해 최소 에서 최대 까지의 추가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목표연도2% 53% .

의 경우 년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국이 가장 많고 이외 년 년 년 년2030 , 2025 , 2035 , 2040 , 2050

등 다양한 목표연도가 설정된 것으로 제시한다.

한편 에 따르면 를 제출한 당사국 중 상당수가 기준연도 대상범위 및, UNFCCC(2016) INDC ,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트릭스 계획절차 공평성과 의욕성에 관한 서술적 정보 등 파리, , , ,

총회결정문 항에서 권고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준연도 대비27 .

감축목표를 설정한 당사국 중 일부는 년 또는 년 이외1990 2005 , 2000, 2006, 2007, 2010,

년 등의 다양한 기준연도를 채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각국은 자국 목표에 대한 가시2013, 2014 .

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다양한 기준연도를 설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당사국이. IPCC

가 권고하는 온실가스 배출원 에너지 산업공정 및 제품사용 농업 폐기물 등 개 부( , , , LULUCF, 5

문 을 포함하였으며 이외 해운 및 항공 채굴 전력부문 등의 기타부문을 일부 포함한 것으로 나) , , ,

타난다 기후변화협약 하의 현행 보고지침을 고려해 대부분의 당사국이. CO2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수가 CH4 및 N2 그리고 일부는O SF6, HFCs, PFCs, NF3 등의 온실가스를 포함한 것으로 파

악된다 이외. NOx, NMVOCs, SO2 등의 단기체류성 대기오염물질도 소수 당사국에서 배출가스

로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수의 당사국이 배출량 산정을 위한 가정 및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가운데 상당수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으며 를 토대로 온난화지수를 산IPCC , GWP(Global Warming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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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당사국이 를 대상부문에 포함했으나 이에 대한 산정. LULUCF ,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절반 이상의 당사국들.

이 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중계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다IMM , .

한편 일부 당사국은 시나리오 및 전망 및 인구 등 변수값과 그 출처 등 배츌 전망과, BAU , GDP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다수의 당사국들은 목표 이행을 위한 국.

내 법제 및 정책 등에 관한 계획절차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을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2016) .

다수의 당사국이 국가여건과 공평성 및 의욕성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를(fairness) (ambition)

설정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서술적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아.

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준과 지표를 활용해 자국 의 정당성을 피력한< 2-11> INDC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을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2016) .

목표형태 대상부문 대상가스 기준연도 목표연도 매트릭스 계획절차 기타 정보

절대치(32%) 에너지(99%) CO2(97%) 1990 2025 GWP(AR2) 거버넌스 체계
보고

가이드라인

BAU(45%)
산업공정 및

제품사용(65%)
CH4(80%) 1994 2030 GWP(AR4) 관련 법제 정책·

배출량

산정 방법론

배출집약도(4%) 농업(74%) N2O(77%) 2000 2035 GWP(AR5) 우선순위
배출전망

및 경로

배출정점(2%) LULUCF(73%)HFCs(41%) 2005 2050
이해당사자

참여 등

국제크레딧

활용여부
정책 및 행동(20%) 폐기물(75%) PFCs(37%) 2006 거시경제지표

기타(1%) 기타(44%) NF3(29%) 2007 재원 수요

SF6(37%) 2010 대응조치

기타(6%) 2013 경제다변화

2014 지역범위 등

표< 2-10 가 기술한 관련정보> UNFCCC(2016) INDC

구분 기준 지표 예시/ ( )

국가여건
기후조건 천연자원 사회 경제적 여건 기후변화 취약성 인당 장기 감축조, , · , , GDP,

치에 대한 투자능력 감축비용 등,

공평성 기준
책임 전 세계 배출량 비중 전 세계 평균 일인당 배출량과 비교 능력 개발 수준( , ), ( ,

일인당 감축 투자능력 재정 지원받는 규모 감축잠재량 및 감축비용 등GDP, , ),

의욕성 기준
탈탄소화 탈동조화 대비 감축률 일인당 배출량 감소율 배출정점 법적 목, , BAU , , ,

표로 전환 저탄소 기술 확산 지원 등,
협약 목적 달성

기여도

또는 도달경로와 자국 목표간 일관성 권고수준에 준한 장2°C( 1.5°C) , IPCC 2050

기 감축목표 설정 등

표< 2-11 국가여건 및 의 정당성 설명 기준> 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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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국들이 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INDC

고 는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를 위해 를 총체적으로 합산하는데 있, UNFCCC(2016) 2 INDC℃

어서는 여전히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가 부재 또는 부족함을 지적한다 이뿐 아니라 당사국별 배.

출량 산정기준의 불일치로 배출량 합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출된 정보의 질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 특히 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에 대한 세부정보 부재. LULUCF , IMM

로 현재로선 이중계상을 방지하고 추가 감축분 확보가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

한다.

바. Guidance for Accounting

은 배출집약도 목표와 목표를 로서 설정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WRI(2016) BAU NDC

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정보와 향후 규정이 필요한 회계기준에 대해 제시한다 예를 들어 배출집. ,

약도 목표의 경우 목표연도 배출량과 함께 배출집약도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값 및 출처 등의 구

체적인 정보 제출을 요구한다 특히 목표에 대해서는 목표의 변동여부 정태 또는 동태적 목. BAU (

표 를 밝히고 되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기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반영 및 계획된) ,

정책 및 조치와 정책의 반영 및 종료시점 등에 관한 자(implemented, adopted and planned)

세한 정보 제출을 촉구한다 그림 참조 또한 제출 및 이행 시에 일관된 기준배출전( 2-11 ). NDC

망치 를 적용했다(baseline) 23)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관성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

요하며 당사국 간에 일관된 기준배출전망 시나리오 설정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배출 전,

망 보고지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23) 기준전망을 포함해 의 제출 및 이행 시에 일관된 방법론 적용을 요구하는 결정문 항에 의거함NDC COP21 31(b) .

자료: WRI(2016), p11, p.21.

그림< 2-11 목표 관련 기준배출전망> B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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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Made to Measures

은 교토체제 이후 새로운 체제 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목표를 토대로 배출량OECD/IEA(2013)

을 산정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인과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예컨대 다수의 당사국이 단.

연도 목표 를 설정한 가운데 이러한 형태의 목표의 경우 현실에서는 선형으(single-year target) ,

로 배출감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출경로의 변동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배출량

합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되도록 교토체제 하의 감축목표와 유사한.

형태인 다년도 기준의 탄소예산 또는 형태로 목표를 설정(multi-year target carbon budget) 24)

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이 경우 당사국들의 포괄적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 ,

시한다.

특히 국제 감축크레디트의 활용을 계획하는 경우 단연도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크레디트,

의 정확한 사용시점과 사용량을 분별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배출량 산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

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에서와 같이 국제크레디트를 년에만 활용한다고. < 2-12> 2030

상정했을 때와 년부터 년까지 선형적으로 크레디트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상정하2020 2030

면 두 경우에 최종적인 배출규모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히 국제 크레디트, .

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년도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 크레디트의 명확한 활용규모

및 시점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배출량 합산에 유리하다고 언급한다.

또한 국제 감축크레디트 활용 시 이중계상 방지를 위해서 크레디트 구매자는 해당량을 감축분

으로 산정하되 반대로 판매자는 감축량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 ·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4) 예를 들어 호주는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 를 감축하겠다고 서약했는데 이 중 감축을 교토의2020 2000 5~15% , 5%

정서 체제하의 배출제한목표 형태로 변환(QELRC: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or Reduction Commitment)

하는 경우 년 동안 년 배출량 대비 감축 즉 배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2013~2020 1990 0.5% , 99.5%

로 나타남.

년 총 배출량2020~2030 =1,045Mt-10Mt=1,035Mt 년 총 배출량2020~2030 =1,045Mt-55Mt=990Mt

자료: OECD/IEA(2013), pp.27-28.

그림< 2-12 목표 설정방식에 따른 배출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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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사점.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앞 절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파리협정 및 총회결정문을 통해,

기 합의된 사항이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을 이끄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NDC

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의 자국의 여건을 고려해 스스로 정하는. , NDC

특성이 강조될 것이다 그럼에도 명확하고 투명하며 이해할 수 있고 이행 및 달성도를 추적할 수.

있으며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해 총체적인 배출량 합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결국엔 의NDC

정량화된 또는 정량화 가능한 특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관련정보. NDC

의 제출 중요성이 특히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토문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와, NDC

함께 제출할 부가정보로서 결정문 항에서 제시하는 개 범주의 정보COP21 27 6 25)를 언급하고 있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들 개 정보는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이 필요한 공통. , 6

정보로서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가지 유형에 관한 세부정보를 문헌검토. 6

를 통해 구체화하면 표 와 같이 정리되며 향후 이 범위 내에서 제출이 필요한 정보< 2-12> , NDC

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5) 리마 총회결정문 항에서 제시하는 정보와 동일함14 .

핵심정보 관련 세부정보 예시( )

기준점1.
­ 기준연도 기간/

­ 기준연도 기간의 배출량 또는 배출집약도 배출전망 등/ ,

타임프레임 및 또는2. /

이행 기간

­ 목표 경우 목표연도 및 목표배출량 단년 또는 다년도 기준 배출정GHG ( ),

점 시점 양/

­ 정성적 목표의 경우 행동 개시 및 종료 시점 등

범위 및 대상3. ­ 대상부문 대상가스 대상지역 범위 전체 배출량 대비 관리 범위 등, , ,

계획절차4.

­ 정부 및 관계기관 거버넌스 체계 관련 법 정책, ·

­ 이해당사자 참여 등 의사결정 절차 교육 홍보 방안, ·

­ 체계 등 이행점검절차MRV

­ 정부 정책 우선순위 부문별 주요 정책 및 조치 재정적 수요 등, ,

인위적 온실가스 배5.

출 및 흡수량 측정 산·

정 방법론 및 가정

­ 인벤토리 방법론 또는 가이드라인 모범사IPCC : 2006 1996 IPCC , IPCC

례 등

­ 배출량 산정 매트릭트 또는: GWP(AR2, AR4, AR5), GTP

­ 회계방식 포함여부 및 세부방법론LULUCF : LULUCF

­ 기준 배출전망 및 경로 방법론 및 가정 인구 등 활용모형 반영, (GDP, ), ,

정책 등

­ 활용여부 및 사용량 사용 시기 환경건전성 도모 및 이중계상 방지ITMO , ,

방안 등

국가여건을 고려해6.

가 공평하고 의NDC

욕적인 이유와 기후변

­ 기후조건 천연자원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기후변화 취약성 감축잠재량, , , ,

및 감축비용 탈탄소화 또는 탈동조화 현상 등,

­ 다양한 지표 배출 비중 개발수준 거시경제지표 인당 배출량 집약도 등( , , , , )

표< 2-12 와 함께 제출이 필요한 공통정보>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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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

또한 검토한 문헌들에서는 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하에서 국가NDC

인벤토리보고 국가보고서 격년보고서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의 제출과 특히 부속, ,

서 국가 선진국 에 적용되는 기준과 방법론의 적용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I ( ) .

이러한 점에 기초할 때 후속협상에서는 기존의 지침 및 방법론 수준으로 세부지침을 개발NDC

하기 위한 논의 전개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존 체계에서 보고하는 정보와 적용되는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문헌을 검토한 결과 환경. ,

건전성 보장과 이중계상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해 활용여부를 넘어 활용규모와 활용시기ITMO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한 문헌 모두 공통적으로 형태별로 차별화된 추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NDC

으로 나타난다 특히 경제전반에 대한 절대치 목표를 명확성과 투명성 이행 추적 및 배출량 합. ,

산 등의 측면에서 최선책임을 들어 그 형태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반해 목표의 경우. BAU

불확실성과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배출 전망을 위한 세부방법론의 설정과 구체적인 정,

보 제출을 요구한다 형태별로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정리하면 그림 와 같다 절대. NDC , < 2-13> .

치 목표에서 배출집약도 목표 목표로 갈수록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목록이 늘어나는 양상을, BAU

보임을 알 수 있다.

핵심정보 관련 세부정보 예시( )

화협약 조의 목적2

달성을 위한 기여방안

에 대한 과거 현재 국내 국제적 비교~ , -

­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전략 및 와의 관계NDC

­ 이행에 따른 수량적 감축효과 대비 격차 누적배출량 차이 등INDC , BAU ,

기타7.

­ 감축 외 적응 등 다른 요소에 의한 기여방안

­ 감축목표의 조건성 여부 및 무조건부 목표치

­ 장기목표 등2050

자료 저자 작성: .

그림< 2-13 형태별 추가 제출이 필요한 정보>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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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고지침5.

파리협정 조 항에서는 관련해 기존 지침 및 방법론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앞선 분4 14 NDC .

석을 통해서도 기존지침을 토대로 한 세부지침 마련 및 회계지침 정교화가 진행될 것으로NDC

예상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인벤토리보고 국가보고서 격년 갱신 보고서 작성지침을 검토하고 이를 바, , ( ) ,

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파리협정 제 조 항에서는 를 산정할 때에 투명성 정확성 완결성 상응성 일관성을4 13 NDC , , , ,

준수할 것을 규정한다 그런데 부속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인벤토리 작성지침을 보면. I ,

인벤토리를 투명하고 일관되며 상응하고 완결성 있으며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들

각각의 개념들을 아래 표 과 같이 정의한다 향후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2-13> .

세부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투명성 향상을 위해 세부정보의 제출 일관성 유NDC . , ,

지를 위해 제출과 이행 시에 동일한 방법론 채택 상응성을 위해 국가 간에 공통의 방법론NDC ,

적용 완결성과 정확성을 위해 가이드라인 등의 합의된 방법론 활용 등이 요구될 것, 2006 IPCC

으로 예상된다.

자료: UNFCCC(2016c), p.6.

부속서 국가의 인벤토리 작성지침I 26)에서는 또한 기준연도를 년으로 설정해 이후에 대1990

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공정 및 상품소비. , ,

26) 년 말 개최된 결과 지침이 새롭게 개정됨2013 COP19 , .

구분 인벤토리 작성 지침상 정의

투명성
제 자에 의해 복제 및 평가 가능하도록 자료의 출처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 등을 명확3 ,

하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

일관성

해당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론과 일관된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 만약 연도별,

로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투명하게 계산된 경우2006 IPCC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상응성
당사국 간에 에 의해 합의된 방법론과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서로 비교가능한 경우COP

상응을 의미

완결성
가이드라인 또는 에 의해 합의된 보충방법론에 따라 전 지역의 모든 배2006 IPCC COP

출원 흡수원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 ,

정확성
실제 배출량또는 흡수량보다 적거나 많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가이드라인에, 2006 IPCC

따라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할 때 정확성을 향상 가능

표< 2-13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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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폐기물 등 개 부문, , LULUCF 5 27)에서 배출되는 CO2, CH4, N2O, PFCs, HFCs, SF6, NF3

등 대 온실가스의 배출 및 제거량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차 평가보고서에서 권7 . , IPCC 4

고하는 단위를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및 또는 관련GWP , 2006 IPCC COP COP

결정문에 의해 합의된 여타 보충적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국가여건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IPCC

지침과 상응한 수준의 국가방법론을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 국가 대상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을 보면 투명성과 상응성 일관성 완결성 등I , , ,

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 과 같은 목차로 보고서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기본적으< 2-14> .

로 국가여건을 설명한 후 기준연도 배출량부터 최근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포함하는 온실가스 인,

벤토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정책 및 조치와 이들의 효과 정책의사결정절차 등 일종의,

계획절차에 대한 정보를 담도록 정하고 있다 이어 배출 전망과 그 세부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이외 적응조치 재원 및 기술이전 연구 교육 홍보 관련 사항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 , · .

즉 협상에서 관련해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미 기존의 보고체계, NDC

를 통해 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 Energy,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Agriculture, Waste,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자료: UNFCCC(2000), pp.80-98.

그림< 2-14 부속서 국가의 국가보고서 구성>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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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출 전망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작성법과 방법론을 아래 그림 그림 과< 2-15>, < 2-16>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망 시 반영한 조치와 추가 반영을 계획하는 조치 미반영, ,

조치 등을 고려해 배출량을 전망하고 추가로 민감도 분석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전망 모형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정과 활용방법론 및 전망결과 그리고, , GDP

및 인구 성장률 오일가격 등 배출 전망을 위해 필요한 주요 변수값을 제시토록 요구한다, .

� A ‘with measures’ projection shall encompass currently implemented and adopted

policies and measures. If provided, a ‘with additional measures’ projection also

encompasses planned policies and measures. If provided, a ‘without measures’

projection excludes all policies and measures implemented, adopted or planned after

the year chosen as the starting point for this projection. In reporting, Parties may

entitle their ‘without measures’ projection as a ‘baseline’ or ‘reference’ projection, for

example, if preferred, but should explain the nature of this projection.

� Parties may report sensitivity analysis for any of the projections, but should aim to

limit the number of scenarios presented.

자료: UNFCCC(2000), pp.88-89.

그림< 2-15 배출 전망 작성법>

� Parties should, for each model or approach used,

(a) Explain for which gases and/or sectors the model or approach was used;

(b) Describe the type of model or approach used and its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op-down model, bottom-up model, accounting model, expert judgement);

(c) Describe the original purpose the model or approach was designed for an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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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진국이 작성하는 격년보고서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부속서 국가의 경제전반에, I

대한 수량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정보 배출 전망 비부속서 국가에게 지원한 재정 기, , I ,

술 및 능력배양에 관한 정보를 담을 것을 요청한다 그 세부목차는 아래 그림 과 같다. < 2-17> .

applicable, how it has been modified for climate change purposes;

(d) Summariz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model or approach used;

(e) Explain how the model or approach used accounts for any overlap or synergies

that may exist between different policies and measures.

� Parties should report the main differences in the assumptions, methods employed, and

results between projections in the current national communication and those in earlier

national communications.

� To ensure transparency, Parties should report information about key underlying

assumptions and values of variables such as GDP growth, population growth, tax levels

and international fuel prices.

자료: UNFCCC(2000), pp.90-91.

그림< 2-16 배출 전망 방법론>

자료: UNFCCC(2012), pp.31-35.

그림< 2-17 선진국의 격년보고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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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량적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기준연도 대상가스 및 부문 활용여부 산, , GWP , LULUCF

정방법 활용여부와 규모 등 세부내용 등에 대해 기술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관련, IMM , NDC

정보로서 제출이 요구되는 정보와도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활용정보의 경우 그. IMM <

림 과 같이 크레디트 종류에 따라 사용시점과 사용량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2-18>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지침을 고려할 때 의 사용시점과 양 등의 세부정보에 대한. , IMM

투명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중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좋은 해결책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개도국 또는 비부속서 국가 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투명하며 완결성 있고 정확하며 시기( I )

적절한 보고를 요청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요구되는 보고 정보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제출,

의무 면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 ,

료의 경우 시계열 자료 제출이 강제되지 않으며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CO2, CH4, N2 수준이고O

차 평가보고서에서 권고하는 기준과 개정된 년 가이드라인IPCC 2 GWP IPCC 1996 28)을 온실가스

산정방법론으로 채택하도록 권고된다 또한 격년갱신보고서를 통한 감축행동에 관한 이행 보고도.

선진국과 같이 정량적인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정

성적 정보를 포함해 요약하여 기술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8) Revised 1996 IPCC Guidelines

자료: UNFCCC(2012a), p.26.

그림< 2-18 보고방식> 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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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6. INDC

년 월 일 기준으로 기후변화협약의 개 당사국 중 개국이 개의 를 제2017 1 4 197 190 163 INDC

출29)한 상태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파리협정. 98.9%

을 통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포괄적 체제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개 중 약 에. 163 INDC 76.7%

달하는 개국이 절대량125 30) 절대치, 31) 배출집약도, 32) 목표 등 수치로 전환이 가능한 정량, BAU

적인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참조( 2-14 ).

29) 지역차원에서 에 가입한 개국은 차원에서 단일 를 제출함UNFCCC EU28 EU INDC .

30) 목표연도에 대해 고정총량 형태로 목표를 제시한 경우로서 본고에서는 절대량 목표라고 표현함(fixed emissions) .

31) 과거 기준연도 대비 감축목표 를 설정한 경우를 의미함(%) .

32) 배출집약도 목표에는 단위 당 배출량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일인당 배출량 감축목표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GDP .

연번 국가명 감축목표 목표형태 목표연도 기준연도 조건부

1 스위스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1990 50%

년 동안 감축과 동일(2021~2030 35% );

년까지는 년 대비 감축2025 1990 35% ;

절대치 2030 1990 -

2 EU28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1990 40% 절대치 2030 1990 -

3 노르웨이 년까지 년 대비 최소 감축2030 1990 40% 절대치 2030 1990 -

4 미국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25 2005 26~28% 절대치 2025 2005 -

5 러시아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1990 70~75% 절대치 2030 1990 -

6
리히텐

슈타인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1990 40% 절대치 2030 1990 -

7 캐나다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2005 30% 절대치 2030 2005 -

8 아이슬란드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1990 40% 절대치 2030 1990 -

9 뉴질랜드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2005 30% 절대치 2030 2005 -

10 일본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2013 26%

년까지 년 대비 감축 및(2030 2005 25.4%

년에2030 1.042MtCO2 달성과 동일e )

절대치 2030 2013 -

11 모나코

년까지는 년 대비 감축2025 1990 40%

년에 감축과 동일(2021~2025 65% );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1990 50%

년 동안 감축과 동일(2021~2030 60% )

절대치

2025

1990 -

2030

12 호주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2030 2005 26~28%

감축
절대치 2030 2005 불포함

13 벨라루스 년까지 년 대비 최소 감축2030 1990 28% 절대치 2030 1990 -

14 카자흐스탄
년에 년 대비 감축 국제적2030 1990 15% ,

지원 시 감축25%
절대치 2030 1990 포함

15 우크라이나
년까지 년 대비 이하로 감2030 1990 60%

축
절대치 2030 1990 -

표< 2-14 각국 현황> 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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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터키 년까지 대비 까지 감축2030 BAU 21% BAU 2030 - -

17 에티오피아

년까지2030 145MtCO2 달성e

년 대비 즉(2030 BAU 64%, 255MtCO2e

감축과 동일)

절대량 2030 - 포함

18
남아프리카

공화국

년에2025 398MtCO2e,

년에2030 614MtCO2 배출 달성e
절대량

2025
- -

2030

19 아르메니아
년2015~2050 CO2 배출량을 633MtCO2e

유지
절대량 2050 - -

20
상투메

프린시페

년까지 대비2030 BAU 57ktCO2 감축e

대비 감축과 동일(BAU 24% )
절대량 2030 　 -

21 코스타리카 년까지2030 9.374MtCO2 달성e 절대량 2030 - -

22 오만 년에2030 88.714GtCO2 배출량 달성e 절대량 2030 - -

23 코모로 년까지2030 441,700tCO2 달성e 절대량 2030 - 100%

24 세르비아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1990 9.8% 절대치 2030 1990 -

25 마샬군도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25 2010 32% 절대치 2030 2010 -

26
콩고민주

공화국

년 동안 년 대비 감2021~2030 2000 17%

축
절대치 2030 2000 포함

27
도미니카

공화국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2010 25% 절대치 2025 2010 -

28 적도기니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2010 30% 절대치 2030 2010 100%

29 몬테네그로
년까지 년2030 1990 (5,239MtCO2 대비e)

30%(1,572MtCO2 감축e) (3,667MtCO2e)
절대치 2030 1990 -

30 몰도바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1990 64~67% ,

국제적 지원 시 까지 감축78%
절대치 2030 1990 포함

31 브라질 년에 년 대비 감축2025 2005 37% 절대치 2030 2005 -

32
부르키나

파소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18.2%

이 중 는 국제적 지원을 통해 달( 11.6%

성)

절대치 2030 2007 포함

33
아제르

바이잔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 1990 35% 절대치 2025 1990 -

34 도미니카
년까지 년 대비 년2020 2014 17.9%, 2025

까지 년까지 감축39.2%, 2030 44.7%
절대치

2025
2014　 100%

2030

35 그레나다 년까지 년 대비 달성2025 2010 30% 절대치 2030 2010 100%

36 타지키스탄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2030 1990 80~90%

배출량 달성 국제적 지원 시 년 대, 1990

비 배출65~75%

절대치 2025 1990 포함

37 산마리노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 감2030 2005 20%

축
절대치 2030 2005 -

38 보츠와나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2010 15% 절대치 2025 2010 -

39 기니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2030 1994

제외 감축LULUCF 13%
절대치 2030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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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마이크로
네시아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 감2025 2000 28%

축 국제적 지원 시 감축, 35%
절대치 2030 2000 포함

41 과테말라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2030 2005 11.2%

감축 국제적 지원 시 까지 감축, 22.6%
절대치 2030 2005 포함

42
코트디

부아르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2012 28% 절대치 2030 2012 100%

43 쿡제도
국제적 지원 시 년까지 발전부문의2030

배출량을 년 대비 감축2006 81%
절대치 2025 2006 100%

44 팔라우
년까지 에너지부문의 배출량을2025

년 대비 감축2005 22%
절대치 2030 2005 -

45 투발루

년까지 년 에너지부문 배출량2025 2010

대비 감축 국제적 지원 시 농업 폐60% , ,

기물 등 부문에서도 감축

절대치 2030 2010 포함

46 중국

년까지 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2030 2005

출집약도를 감축 년까지 배60~65% ; 2030

출정점 도달

집약도 2030 2005 -

47 싱가포르
년까지 년 배출집약도 대비2030 2005

감축 년까지 배출정점 도달36% ; 2030
집약도 2025 2005 -

48 튀니지

년까지 년 배출집약도 대비2030 2010

감축 이 중 는 국내적으로41% ( 13% , 28%

는 국제지원을 통해 감축 달성)

집약도 2025 2010 포함

49
투르크

메니스탄

년까지2030

0.0004tCO2 달성e/1,000US$(PPP)
집약도 2030 - -

50 인도
년까지 년 배출집약도 대비2030 2005

감축33~35%
집약도 2030 2005 -

51 칠레
년까지 년 배출집약도 대비2030 2007

감축30%
집약도 2030 2007 -

52 말레이시아
년까지 년 배출집약도 대비2030 2005

감축 국제적 지원 시 감축35% , 45%
집약도 2030 2005 -

53 이스라엘

년까지2030 7.7tCO2 인으로 인당 배출e/

량 감축 년 배출량 대비(2005 (10.4tCO2e)

감축과 동일 과정목표로서 년26% ); 2025

까지 8.8tCO2 인 달성e/

인당

배출량

2025
2005 -

2030

54 짐바브웨
인당 에너지부문 배출량을 대2030 BAU

비 감축33%
BAU 2030 - -

55 멕시코

년 대비 감축2030 BAU 22% (Black

포함해 감축 년에 배carbon 51% ); 2026

출정점 도달 년 동안 온실가; 2013~2030

스 배출집약도 감축40%

BAU 2030 - 포함

56 가봉 년 대비 감축2025 BAU 50% BAU 2025 - -

57 안도라
년 대비2020 BAU 37%(193.73GgCO2eq)

감축
BAU 2030 - -

58 모로코

년까지 대비 불포2030 BAU 17%(AFOLU

함 시 감축 국제적 지원 시13% , 42%,

불포함 시 감축AFOLU 34% )

BAU 2030 -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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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한국
년까지2030 BAU(850.6MtCO2 대비) 37%

감축
BAU 2030 - -

60 케냐
년까지2030 BAU(143MtCO2 대비e) 30%

감축
BAU 2025 - 포함

61 마케도니아

년까지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2030 BAU

CO2 배출량 대비 또는 최대 감30% 36%

축

BAU 2030 - 포함

62 콜롬비아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적2030 BAU 20% ,

지원 시 까지 감축30%
BAU 2030 - 포함

63 가나

년까지 대비2030 BAU 15%

(73.95MtCO2 감축 국제적 지원 시 추e) ,

가로 감축으로 최대 감축30%p 45%

BAU 2030 - 포함

64 알바니아
년까지 대비2030 BAU 11.5%(708kTCO2)

감축
BAU 2030 - -

65
마다가스

카르
년 대비2030 BAU 14%(30MtCO2 감축) BAU 2030 - -

66 인도네시아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적2030 BAU 29% ,

지원 시 까지 감축41%
BAU 2030 - 포함

67 몽골

년까지 를 제외한 에너지2030 LULUCF ,

산업 농업 폐기물부문 배출량에서, , BAU

대비 감축14%

BAU 2030 - -

68 에리트레아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30 2010 39.2% ;

년까지 년 대비 년(2020 2010 23.1%, 2025

까지 감축30.2% )

BAU
2025

- -
2030

69 방글라데시

발전 산업 교통부문에서 년까지, , 2030

대비 감축 국제적 지원 시BAU 5% , 15%

까지 감축

BAU 2030 - 포함

70 세이셸

년까지 대비2025 BAU 21.4%

(122.5ktCO2 년까지 대비e), 2030 BAU

29%(188ktCO2 감축e)

BAU
2025

- -
2030

71 조지아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적2030 BAU 15% ,

지원 시 감축 감축 시 년25% (25% 1990

대비 감축과 동일 또한 년까지40% , 2030

년 배출집약도 대비 최대2013 34%, 43%

감축과 동일)

BAU 2030 - 포함

72 키리바시
년까지 대비 년까2025 BAU 13.7%, 2030

지 감축12.8%
BAU 2025 - -

73 세네갈

년에 대비 년에2020 BAU 3%, 2025 4%,

년에 감축 국제적 지원 시2030 5% , 7%,

감축15%, 21%

BAU
2025

- 포함
2030

74
중앙아프리

카공화국
년에 대비 감축2030 BAU 5% BAU 2030 - -

75 모리셔스 년에2030 BAU(7Mtco2 대비 감축e) 30% BAU 2025 - -

76 몰디브
년에 대비 감축 국제적2030 BAU 10% ,

지원 시 감축24%
BAU 2030 - -

77 페루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30% BAU 2030 -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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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는 국제적 지원을 통해 달성( 10% )

78　 키르기스탄
년까지 대비 감2030 BAU 11.49~13.75%

축 국제적 지원 시 까지 감축, 29~30.89%
BAU 2030 - 포함

79 나미비아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89%

(20GtCO2e)
BAU 2025 - -

80 잠비아
년까지 대비 감축2030 2010 47%

(38GtCO2e)
BAU 2030 - -

81 탄자니아
년까지2030 BAU(138~153MtCO2 대비e)

감축10~20%
BAU 2030 - -

82 콩고
년까지 대비2025 BAU 48%(8MtCO2e),

년까지2035 58%(19MtCO2 감축e)
BAU

2025 -

　
-

2035

83 아이티

년까지 대비2030 BAU 31%

(45.24MtCO2 감축 이 중 는 국제적e) ( 26%

지원을 통해 달성)

BAU 2030 - 포함

84 레바논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15% BAU 2030 - -

85 모리타니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22.3% BAU 2030 - -

86 베트남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적2030 BAU 8% ,

지원 시 까지 감축 년 배출집25%% (2010

약도 대비 감축과 동일 국제적 지원20% ,

시 감축30% )

BAU 2030 - 포함

87 바베이도스

년까지 대비 감축 년2030 BAU 44% (2008

대비 감축과 동일23% );

과정목표로서 년까지 대비2025 BAU 37%

감축 년 대비 감축과 동일(2008 21% )

BAU 2030
-

　
-

88 요르단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14%

이 중 는 국제적 지원으로 달성( 12.5% )
BAU 2030 - 포함

89 솔로몬제도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 감2025 2015 12%

축 년까지 감축 국제적 지원, 2030 30% ,

시 년까지 년까지 감2025 27%, 2030 45%

축

BAU
2025

- 포함

2030

90 캄보디아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27% BAU 2035 　 -

91 레소토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적2030 BAU 10% ,

지원 시 추가 감축35%
BAU 2030 - 포함

92 라이베리아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15% BAU 2030 - -

93 카메룬
년까지 국제적 지원 시 대비2035 BAU

감축32%
BAU 2035 　 100%

94 필리핀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70% BAU 2030 - -

95 태국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적2030 BAU 20% ,

지원 시 감축25%
BAU 2025 - 포함

96 온두라스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15% BAU 2030 - -

97 차드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2030 BAU 18.2% ,

적 지원 시 감축71%
BAU 2030 　 포함

98 파라과이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적2030 BAU 10% ,

지원 시 추가 감축10%
BAU 2025 -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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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알제리아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적2030 BAU 7% ,

지원 시 까지 감축22%
BAU 2030 - 포함

100 아르헨티나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15% BAU 2030 - -

101

보스니아-

헤르체코

비아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2%

년 대비 배출증가와 동일 국(1990 18% ),

제적 지원 시 대비 감축BAU 23% (1990

년 대비 감축과 동일3% )

BAU 2030 - 포함

102 에콰도르 년 대비 감축2025 BAU 20.4~25% BAU 2030 - -

103 아프가니
스탄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13.6% BAU 2030 - -

104 니제르

년까지 대비 년까지2020 BAU 25%, 2030

감축 국제적 지원 시 년까지3.5% , 2020

년까지 감축25%, 2030 24.6%

BAU 2030 - -

105 트리니다드
토바고

년까지2030 BAU(103MtCO2 대비e) 15%

감축
BAU 2030 - 포함

106 토고
년까지 대비 국제적2030 BAU 11.14%,

지원 시 감축31.14%
BAU 2030 - 포함

107 스리랑카
년까지 대비 국제적 지원2030 BAU 7%,

시 감축23%
BAU 2030 - 포함

108 지부티
년까지 대비2030 BAU 40%(1.8MtCO2e),

국제적 지원 시 60%(2.7MtCO2 감축e)
BAU 2030 - 포함

109 부룬디
년까지 대비 국제적 지원2030 BAU 3%,

시 감축20%
BAU 2030 - 포함

110 이라크

년까지 대비 감축 이 중2035 BAU 35% (

90MtCO2 즉 는 비조건부 목표에e, 13%

해당)

BAU 2035 - 포함

111 바하마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30% BAU 2030 - -

112
세인트빈센

트그레나딘
년까지 대비 감축2025 BAU 22% BAU 2030 - -

113
세인트
루시아

년까지 대비 감축 중간목2030 BAU 23% ,

표로서 년까지 대비 감축2025 BAU 16%
BAU

2025
　 -

2030

114 이란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적2030 BAU 4% ,

지원 시 감축12%
BAU 2030 - 포함

115 예멘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적2030 BAU 1% ,

지원 시 감축 년 누적감14% (2020~2030

축량이 35MtCO2e)

BAU 2030 - 포함

116 자메이카
년까지 대비2030 BAU 7.8%(1.1

국제적 지원 시 감축MtCO2), 10%
BAU 2030 - 포함

117 나이지리아
년까지 대비 국제적 지원2030 BAU 20%,

시 감축45%
BAU 2030 - 포함

119 앙골라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2030 BAU 30% ,

적 지원 시 감축45%
BAU 2030 - 포함

119 세인트키츠
네비스

년까지 대비 년까지2025 BAU 22%, 2030

대비 감축BAU 35%
BAU

2025
-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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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량적 감축목표만을 정리하고 부문별 및 정성적 감축목표의 경우 작성목록에서 제외함: , .

자료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 INDC Portal .

이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개 국가가 목표를 설정하면서 동 목표 형태가 전체73 BAU INDC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참조 부속서 국가 중에서는(45.1%) ( 2-19 ). I

터키가 유일하게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외 나머지 모든 부속서 국가들은 절대치 목표BAU , I

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을 포함한 개 비부속서 국가도 절대치 목표. 22 I

를 설정하였으며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메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코스타리카 오만, , , , , , ,

코모르 등 개 비부속서 국가의 경우 절대량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선 개도국을7 I . , ·

아우르는 다수 국가가 절대량 혹은 절대치 목표를 설정하면서 전체 중 절대량 절대치 목INDC /

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27% . , , , , ,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등 개국은 단위 당 배출량 감축목표 그리고 이스라엘은 일인당 배출, 7 GDP

량 감축목표 등 배출집약도 형태의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바누아투 우루과이 파푸아뉴기니 파나마 등 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등과 같은 부문별 목, , , 4

표를 제시하였으며 부탄, 33)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 아프리카 및 군.

소도서국 중심의 최빈개도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집트 등의 일, , , ,

부 아랍국가를 포함하는 개국34 34)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단위의 감축행동을 포함하는 정성적

인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수치로 치환이 어려운 부문 및 정성적 목표를 설정한.

이들 개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전 세계 배출량 대비 수준39 5~6% 35)에 불과하며 특히 아랍,

33)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탄소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수치로 전환이 어렵다고 판

단되어 정성적인 목표로 간주함.

34) 미얀마 가이아나 스와질란드 베냉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감비아 르완다 라오스 시에라리온 벨리즈 모잠, , , , , , , , , , ,

비크 사모아 말라위 볼리비아 앤티카바부다 아랍에미리트 수리남 우간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파키스탄 이, , , , , , , , , , ,

집트 엘살바도르 나우루 소말리아 카타르 남수단 쿠바 바레인 쿠웨이트 니우에 통가 네팔, , , , , , , , , , ,

연번 국가명 감축목표 목표형태 목표연도 기준연도 조건부

120 베네수엘라 년까지 대비 감축2030 BAU 20% BAU 2030 - -

121 모리타니아
년까지 대비2030 BAU 22.3%

(4.2MtCO2 감축e)
BAU 2030 - 포함

122 말리
년까지 대비 농업부문은2030 BAU 29%,

에너지부문은 산림부문은 감축31%, 21%
BAU 2025 - -

123 브루나이
년까지 에너지부문 배출량을2035 BAU

대비 감축63%
BAU 2025 - -

124 피지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달성2030 100% ,

에너지효율성 등을 통해 에너지부문의

년 배출량을 대비 감축2030 BAU 30%

BAU 2030 - -

125 북한
년까지 대비 감축 국제2030 BAU 22.3% ,

적 지원 시 감축40.25%
BAU 2030 -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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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개국을 제외하면 약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의 스스로 정하는 특5 2% . , NDC

성에 기해 다양한 형태의 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NDC ,

를 커버하는 가 정량화 가능한 형태로 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93~94% INDC .

정량적 목표 형태의 중 미국을 제외한 모든 부속서 국가와 다수의 비부속서 국가들INDC I I

이 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함에 따라 에 달하는 가 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한 것2030 76% INDC 2030

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미국과 브라질 그리고 일부 군소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설정한. ,

는 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이라크를 포함한 개국과 아INDC(21%) 2025 . 5

르메니아는 각각 년과 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모나코 남아프2035 2050 . ,

리카공화국 솔로몬제도 등을 포함한 개 비부속서 국가의 경우 년과 년 목표를 모두, 10 2025 2030

제시하였으며 콩고도 년 및 년 목표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5 2035 .

절대치 또는 집약도 목표를 설정한 국가 중에서 EU2836)을 포함한 개 국가가 년15 (35%) 1990

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였으며 미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포함한 개국 이 년을 기, , , , 13 (30%) 2005

준연도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년 개 년 개 년 개 년 개. 2014 (1 ), 2013 (1 ), 2012 (1 ), 2010 (7 ),

년 개 년 개 년 개 등이 일부 국가에 의해 기준연도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2007 (2 ), 2000 (2 ), 1994 (1 )

35) 년 배출량 기준으로 불포함 시 약 포함 시 약 수준임2012 LULUCF 5%, 6% .

36) 의 경우 한 개 국가로 간주하여 설명함EU28 .

자료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 INDC Portal .

그림< 2-19 감축목표의 형태 목표연도 및 기준연도 설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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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일본의 경우 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는 동시에 년 대비 목표치도 함께 제시하였. 2013 2005

다 이처럼 다양한 기준연도가 채택된 것은 감축목표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기준연도를 선택적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 개. , 163

중 약 개 가 국제적 지원에 따른 목표 이행을 전제하는 조건부 목표를 포함한 것으INDC 30%(49 )

로 나타난다 이 중 적도기니 도미니카 그레나다 쿡제도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등 개. , , , , , , 7

국의 경우 감축목표 를 국제적 지원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100% .

을 포함해 개 국가에서 배출정점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하EU28 8 ,

면 다음과 같다 은 년 그리고 마샬군도는 년에 이미 배출정점에 도달하였으며. EU28 1979 2009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년 멕시코는 년 중국과 싱가포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는2020~2025 , 2026 , ,

년 마케도니아는 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다 또한 표 에서2030 , 2030~2032 . < 2-15>

확인할 수 있듯이 개국이 년 이후 장기목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국과 프랑스 독18 2050 . ,

일 캐나다의 경우 의 일환으로 장기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파리협정에 따라 장기, INDC ,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을 년 말 수립해 에 제출함으로써 년까지의 장기 감2016 UNFCCC 2050

축목표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협상에서 선진국과 최빈개도국을 포함해 여러 당사국이 장기 온실.

가스 저배출 발전전략 및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 가, 2℃

능성을 분석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차원에서도 장기목표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그 정보에 대한 제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장기 목표 국가 장기 목표

스위스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2050 1990

감축 인당 배출량70~85% ,

1.5~2tCO2 달성e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년까지 국제적 지원 시 총2050

배출량을 3,076.1ktCO2 이하달성e

EU28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2050 1990

감축80~95%
에티오피아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

노르웨이 년 탄소 중립 달성2050 솔로몬제도
년까지 국제적 지원 시2050

배출량을 이상 감축50%

미국 년까지 이상 감축2050 80% 네팔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2050

달성80%

멕시코 년까지 년 대비 감축2050 2000 50% 부탄 탄소 중립 달성

키르기스탄
년까지 인당 배출량을2050

1.23tCO2 또는e 1.58tCO2 달성e
코스타리카

인당 순배출량을 년까지2050

1.19tCO2 년까지e, 2100 -0.27tCO2e

달성

뉴질랜드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2050 1990

감축50%
시에라리온

년까지 년 배출집약도2050 1990

대비 감축25~35%

라이베리아 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2050 영국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2050 1990

감축80%

표< 2-15 장기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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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 INDC Portal .

다음으로 가봉 페루 코스타리카 파푸아뉴기니 등 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대상부문에, , , , 4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부속서 국가와 한국 멕시. I ,

코 싱가포르 브라질 등을 포함해 에 해당하는 개 가 에서 요구하는 모든 부문, , 31% 50 INDC IPCC

을 대상부문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문에는 에너지 산업공정 및 상품소비 농업. IPCC , , ,

폐기물 부문이 포함된다 단 한국의 경우 포함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임을, LULUCF . , LULUCF

명기하고 태국은 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포함하며 파키스탄과 세인트키츠네비스, LULUCF IPCC ,

는 부문이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부문을 포괄함을 제시한다 일부 부문만을 포함하IPCC .

는 경우에는 대부분 에너지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외 발전 건물 수송 폐기물, , , , ,

농업, LULUCF, AFLOU37) 기타 등의 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에, . ,

너지 건물 수송 산업공정 농업 산림 및 토지 이용을 대상부문으로 제시하고 인도는 에너지, , , , , , ,

산업 수송 농업 산림 폐기물을 대상부문으로 제시한다 한편 일부 부문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 , , . ,

명시하였더라도 개 국가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최소 에서 그리고 대부분은, 19 80% 90%,

를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니제르의 경우 에너지 및 만을 대상부95~100% . , AFLOU

문으로 포함하지만 이 두 개 부문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를 커버한다고 명시한다 요약하, 99% .

면 다수의 국가가 에서 권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부문을 대상부문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IPCC

나타났으며 일부 부문만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국가 배출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다수의 국가가 주,

요 배출부문을 대부분 대상부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가스에 관한 정보는 개국19 38)을 제외하고 이상의 국가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88% .

기본적으로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속서 국가는 교토의정서의 차 공I 2

약기간부터39) 국가인벤토리보고 및 국가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대 온실가스를 모두 포함하는 것7

으로 나타났다 부속서 국가 이외에도 이란을 포함한 개 비부속서 국가가 대 온실가스를. I 10 I 7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등 개. 18

37)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38) 인도 필리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미얀마 탄자니아 파나마 네팔 베네수, , , , , , , , , , ,

엘라 바레인 소말리아 엘살바도르 기니 볼리비아 라오스 파키스탄, , , , , , ,

39) CO2, CH4, N2O, PFCs, HFCs, SF6 등 대 온실가스에서6 NF3가 추가됨.

국가 장기 목표 국가 장기 목표

모나코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2050 1990

감축80%
프랑스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2050 1990

감축75%

알바니아
년까지 인당2050

배출량을2tCO2 달성e
독일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2050 1990

감축80~95%

아르메니아
년까지 인당 배출량을2050

2.07tCO2 달성e
캐나다

년까지 년 배출량 대비2050 1990

감축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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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NF3를 제외한 대 온실가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의 국가가 비부속서 국가6 , I

대상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요구하는 CO2, CH4, N2 등 대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O 3

타났다 중국의 경우. CO2만을 대상가스로 포함하고 있다 그 외 일부 국가들은 다양한 조합의.

온실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대상가스로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

와 같다2-16> .

자료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 INDC Portal .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개 부속서 국가와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2 I , , , ,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북한 등을 포함한 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의 에서 적용, , , 74 , 55% INDC

한 온실가스 산정 매트릭스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다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련 정. < 2-17>

보를 제공한 모든 국가가 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지GWP(Greenhouse gas Warming Potential)

수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차. , IPCC 2 40) 차, 4 41) 또는 차 평가보고서5 42)에서 제시하는

40) AR2: 2nd Assessment Report

대상가스 국가

CO2, CH4, N2O, PFCs,
HFCs, SF6, NF3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아이슬란드EU28, , , , , , , ,

뉴질랜드 일본 모나코 호주 우크라이나 터키 가봉 몬테네그로 몰도바, , , , , , , , ,

키르기스탄 감비아 터키 산마리노 파라과이 우간다 이란 등 개국, , , , , , 24

CO2, CH4, N2O, PFCs,
HFCs, SF6, Black
carbon

멕시코

CO2, CH4, N2O, PFCs,
HFCs, SF6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한국 싱가포르 북한 콜롬비아 브라질 이스라엘, , , , , , , ,

베트남 오만 세르비아 방글라데시 조지아 스와질란드 요르단 코스타리, , , , , , ,

카 태국 아르헨티나 등 개국, , 18

CO2, CH4, N2O, PFCs,
HFCs

칠레

CO2, CH4, N2O, HFCs,
CF4

아제르바이잔

CO2, CH4, N2O, CO,
SO2

자메이카

CO2, CH4, N2O, CO,
NOx

부르키나파소

CO2, CH4, N2O, SF6 안도라

CO2, CH4, N2O 남아공 말레이시아 투발루 등을 포함한 개 비부속서 국가, , 67 I

CO2, CH4 세이셸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등 개국, , , 4

CO2

중국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키리바시 가이아나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벨, , , , , , ,

리즈 사모아 피지 나우루 쿡제도 남수단 마이크로네시아 브루나이 세, , , , , , , ,

인트키츠네비스 등 개국16

CO2 단기성체류오염물질, 모리셔스

표< 2-16 배출량 감축 대상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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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활용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국가인벤토리보고의 경우. ,

이전까진 에서 권고하는 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이후부턴 에서 권고하COP19 AR2 GWP , AR4

는 를 적용토록 개정되었다 모로코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라고만 표기하고 더 이상의GWP . GWP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방글라데시의 경우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1996 IPCC

채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브라질의 경우 를 활용해 온실가스 지수를 산정하되 동시에. GWP ,

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GTP(Global Temperature Potential) .

자료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 INDC Portal .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 방법론의 경우 벨라루스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IPCC , , , ,

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라크 쿠웨이트 이집트 등을 포함한 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 , , , 56 , 65%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참조 다만 정성적인 목표를 제시한 국가라 하더( 2-18 ). ,

라도 인벤토리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제출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IPCC .

41) AR4: 4th Assessment Report

42) AR5: 5th Assessment Report

구분 국가

GWP(AR5) 멕시코 브라질,

GWP(AR4)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모나코 호주 카, EU28, , , , , , , , ,

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터키 칠레 에티오피아 세르비아 튀니지 인도네시아 남, , , , , , , ,

아공 몰도바 스와질란드 베트남 그레나다 카보베르데 타지키스탄 감비아 카, , , , , , , ,

메룬 태국 차드 알제리아 모잠비크 에콰도르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마이크로, , , , , , ,

네시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개국, , 36

GWP(AR2)

벨라루스 한국 싱가포르 콜롬비아 이스라엘 안도라 케냐 도미니카공화국 코, , , , , , , ,

모로 몬테네그로 가나 알바니아 마다가스카르 조지아 페루 아르메니아 수, , , , , , , ,

단 나미비아 도미니카 과테말라 캄보디아 산마리노 온두라스 시에라리온 우, , , , , , , ,

간다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말레이시아 등 개국, , , , 29

GWP

모로코 마케도니아 세이셸 키르기스탄 우루과이 잠비아 콩고 아이티 레바, , , , , , , ,

논 코트디부아르 투르크메니스탄 보츠와나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부룬디 예멘, , , , , , ,

등 개국16
GWP(Revised 1996
IPCC Guideline)

방글라데시

표< 2-17 온실가스 산정 매트릭스>

인벤토리 방법론IPCC 국가

2006 IPCC Guideline, 2013

Revised Supplementary Methods,

GPG*

스위스

표< 2-18 인벤토리 방법론> I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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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ood Practice Guidance.

자료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 INDC Portal .

리히텐슈타인 카자흐스탄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을 포함한 개국이 관련 언급을, , , , 92 LULUCF

하지 않은 반면 아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 국가가 포함여부에 관한 의, < 2-19> LULUCF

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의 에 해당하는 개국만이 포함 또는. INDC 37% 59 LULUCF

포함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개국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산림부문을 포함하는지를 명, 20

시하였다 예를 들어 은. , EU28 Afforestation, reforestation, deforestation, forest

등 의 보고 카테management, cropland management, grazing land management UNFCCC

고리를 모두 포함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 국가만이 세부 접근법에 관한 정보를. 7

제공하였는데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는 뉴질랜드는 미국은, Land-based, activity-based,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여타 개국은 부문의 배production approach . 9 LULUCF

출 흡수량 산정을 위한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몰디· , , , ,

바 등은 채택을 명시하였다 한편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는 대상부문에는net-net approach . ,

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반면에 관련 세부정보 제출 시에는 추후 결정하겠다는LULUCF , LULUCF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의 포함여부를 정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향후 셋팅되는 규칙에 따. LULUCF

라 관련 세부사항을 보다 확실히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종합하면 아직 구체LULUCF . ,

적인 규칙이 셋팅되지 않은 만큼 관련해서는 국가들이 포함여부에 관한 의견 이외에LULUCF

세부방법론 등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벤토리 방법론IPCC 국가

2006 IPCC Guideline, 2013

Revised Supplementary Methods

러시아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호주 카자흐스탄 우크EU28, , , , , ,

라이나 터키 세르비아 감비아, , ,

2006 IPCC Guideline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일본 모나코 북한 남아공 콜롬비아, , , , , , , ,

바베이도스 칠레 이란 앤티가바부다 니제르 우간다 세인트, , , , , ,

빈센트그레나딘 통가 알제리아 차드 필리핀 외 다수, , , ,

Revised 1996 IPCC Guideline
모로코 이스라엘 마이크로네시아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 , , ,

스 시에라리온 외 다수,

Revised 1996 IPCC Guideline, GPG 케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 바하마 모잠비크 외, - , ,

2006 IPCC Guideline, 1996 IPCC

혼용Guideline

한국 농업 등 일부 부문만 적용 싱가(* 2006 IPCC Guideline ),

포르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수단 말레이시아, , (+GPG), (+GPG),

외(GPG)

1996 IPCC Guideline 마샬군도 이라크 투발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온두라스 외, , , , ,

가이드라인IPCC 브라질 베트남 수리남 부룬디 보츠와나 레소토 외, , , , ,

가이드라인 국가통계IPCC ,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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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 INDC Portal .

의 경우 호주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포함한 개국에서 별다르게 언급하IMM , , , 57

고 있지 않으나 전체 의 에 이르는 국가가 활용 의사 또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 INDC 58% IMM

로 파악된다 표 참조 특히 멕시코와 카보베르데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등 개국은 조건( 2-20 ). , 3

부 목표에 대해서 을 활용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단 그 어느 국가도 의IMM . , IMM

사용 비중이나 구체적인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일본 스위스 가나 바. , , ,

베이도스 등을 포함한 여개 국가의 경우10 EU-ETS43), CDM44), JCM45), NMM46), credited

NAMA47) 비시장 접근법 등 활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스위스, IMM .

나 모나코 아르메니아의 개국은 활용 시 배출량 감축량 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다년, 3 IMM /

도 기준의 목표를 함께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참조 환경건전성을 보장하고 이중계상( 2-14 ).

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가 엄격한 회계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에서 과 유사한 규칙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CDM .

또한 스위스 시에라리온을 포함한 소수 국가는 크레디트를 구매하는 국가만이 감축량으로 인정,

이 필요하다는 이중계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 볼리비아를 포. EU28, ,

함한 개국은 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상황이다12 IMM .

43)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44) Clean Development Mechanism

45) Joint Crediting Mechanism

46) New Market Mechanism

47)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국가 LULUCF

스위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모나코 일본 브라질 멕시코 인도, EU28, , , , , , , , ,

네시아 상가포르 가봉 모로코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콜, , , , , ,  , ,

롬비아 코모로 인도네시아 세이셸 남아공 중앙아프리카 모리셔스 바누아투 말리 아, , , , , , , , ,

제르바이잔 베냉 르완다 시에라리온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 칠레 앤티카바부다 토, , , , - , , ,

고 수리남 우간다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남수단 예멘 니우에 나이지리아 앙골, , , , , , , , ,

라 브루나이 통가 세인트키츠네비스 말레이시아 네팔 등 개국, , , , , 49

포함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마다가스카르 코트디부아르 온두라스 세인트루시아 등 개국, , , , , 6 포함 가능

노르웨이 한국 우크라이나 태국 등 개국, , , 4 추후 결정

안도라 마샬군도 마케도니아 몽골 감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투발루 등 개국, , , , , , 7 불포함

표< 2-19 포함여부> LULUCF



62 및 적응 커뮤니케이션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NDC∣

자료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 INDC Portal .

한편 결정문 항에서 제출을 요청한 서술적 정보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가 관련 정, COP21 27

보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로 계획절차에 대해서는 개국. , 11 48)을 제외하고는 전체 중

이상이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내용의 범위 및 수준 등은 국가별93% .

로 매우 상이한데 거버넌스체계 관련 법 정책의 도입 현황 이해당사자 참여 등 설정 및, , · , NDC

이행을 위한 국내 체계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 INDC

의 공평성 관련해서는 개국18 49)을 제외한 약 의 국가가 정보를 제시하였으며 의욕성도89% , 17

개국50)을 제외한 의 국가가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찬가지로 의 공평성과89% . INDC

의욕성은 국가별로 다양한 기준과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기후. ,

변화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여방안의 경우 인도를 포함한 개 국가가 관련 정보를 미기재58

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재한 국가 간에 세부내용의 수준과 접근방식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대부분의 경우 공평성 및 의욕성에 관한 설명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마지막으로 절대치 목표 배출집약도 목표 목표 등 형태별로 제출한 정보를 각각, , BAU INDC

살펴보면51) 절대치 목표를 설정한 개 국가 중 만이 다수의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제출이, 37 35%

48) 브라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이집트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보츠와나, , , , , , , , , ,

바레인

49) 적도기니 말리 우루과이 콩고 과테말라 보츠와나 칠레 에콰도르 오만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이라크 이집, , , , , , , , , , , ,

트 소말리아 남수단 쿠바 세인트기츠네비스 네팔, , , , ,

50) 모리셔스 아르메니아 콩고 도미니카 과테말라 보츠와나 칠레 오만 아랍에미리트 피지 파키스탄 이라크 이, , , , , , , , , , , ,

집트 소말리아 남수단 바레인 네팔, , , ,

국가 IMM

스위스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우크라이나 터키 한국 가봉 에티오피아 튀니지 몬, , , , , , , , , ,

테네그로 가나 알바니아 인도네시아 몰도바 세네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르키나파, , , , , , ,

소 도미니카 상투메프린시페 아이티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베트남 요르단 짐바부, , , , , , , ,

웨 코스타리카 부탄 캄보디아 레소토 르완다 카메룬 라오스 태국 시에라리온 보츠, , , , , , , , , ,

와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 앤티가바부다 기니 우간다 부룬디 피지 세인트빈센트그, - , , , , , ,

레나딘 이란 남수단 세인트키츠네비스 네팔 등 개국, , , , 47

포함

노르웨이 모나코 멕시코 싱가포르 인도 칠레 모로코 케냐 마케도니아 콜롬비아 적, , , , , , , , , ,

도기니 몽골 키리바시 페루 가이아나 아르메니아 우루과이 나미비아 잠비아 과테말, , , , , , , , ,

라 레바논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솔로몬제도 라이베리아 감비아 산마리노 차드 벨, , , , , , , , ,

리즈 모잠비크 사모아 니제르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수단 이집트 바하마, , , , , , , , , ,

세인트루시아 앙골라 브루나이 등 개국, , 41

포함 가능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브라질 카자흐스탄 그레나다 등 개국, , , , 5 추후 결정

미국 안도라 마샬군도 마다가스카르 볼리비아 마이크로네시아 자메이카 팔라EU28, , , , , , , ,

우 투발루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등 개국, , , 12
불포함

표< 2-20 포함여부> 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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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요구한 기준연도 배출량 값을 별도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참조 이와( 2-21 ).

함께 목표연도의 배출량과 배출 전망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시한 국가는 각각 개 개국에4 , 8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목표 배출량의 경우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연도 배출.

량을 제시한 경우 계산이 가능하다 한편 미국 캐나다 개국 등을 포함하는 개 에. , , EU28 24 INDC

서는 해당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속서 국가의 경우 기준연도 배출량. I

및 배출 전망 등에 관한 별도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인벤토리보고나 국가보고서를,

통해 관련정보를 모두 습득 가능하다.

주 관련정보를 제출한 국가만 표에 기재함: .

자료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 INDC Portal .

배출집약도 목표를 설정한 국가 중 가 필수정보로 제출이 요구되는 기준연도 배출집약62.5%

도 값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참조 목표 배출집약도 산정을 위한 가정 및 방법론( 2-22 ). ,

출처 등에 관한 정보는 의 에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이75% INDC . , ,

스라엘은 목표연도의 배출집약도 값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목표 배출집약도를 별도로 제시하.

지 않았더라도 기준연도 배출집약도를 제시한 경우 본 값은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 .

우 그 어느 관련 세부정보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일부 국가는 기준연도 배출량.

및 배출 전망을 추가 정보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배출 전망 또한 원단위 값을.

제시한 반면 인도와 튀니지는 배출량 형태로 전망값을 제시한다, .

51) 절대량 목표를 설정한 국가의 경우 목표배출량 자체를 제시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정보 제출이 요구되지 않음.

국가명
기준연도

배출량

목표

배출량

배출

전망
국가명

기준연도

배출량

목표

배출량

배출

전망

스위스 √ 카자흐스탄 　 √

EU28 　 부르키나파소 　 √

노르웨이 √ 아제르바이잔 √

리히텐슈타인 √ 과테말라 √ √

일본 　 √ 타지키스탄 　 √ √

마샬군도 √ 산마리노 　 √

도미니카공화국 √ 보츠와나 　 √

몬테네그로 √ √ √ 마이크로네시아 √ √

벨라루스 √ 투발루 √ 　 　

몰도바 √ 브라질 √ √

표< 2-21 절대치 목표를 제시한 국가의 세부 제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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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 INDC Portal .

목표를 설정한 국가의 경우 한국 멕시코를 포함해 에 이르는 국가가 배출 전망을BAU , 56%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참조 브룬디의 경우 배출전망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목표( 2-23 ). ,

배출량을 제시함으로써 배출 전망 추산이 가능하다 이란과 북한을 비롯한 개국이 전망치의 동. 11

적 및 정적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상을 차지하는 개국이 전망치 추산을 위, 64% 47

한 산정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약 에 해당하는 개국이 가정 및 배출요. 44% 32

인 또는 출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멕시코를 포함한 개국은 배출 전망 시 반영 또는 미반. 15

영한 정책 등에 관한 세부정보도 제공한다 반면 이라크 세네갈 키르기스탄 레소토 알제리아. , , , , , ,

스리랑카 바하마 등 개국은 배출 전망에 관한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7 .

국가 기준연도 배출집약도
배출집약도 관련

가정 및 방법론 출처,

목표

배출집약도
기준연도 배출량 배출 전망

중국

인도 √ √

싱가포르 √ √ √ √

튀니지 √ √ √ √ √

투르크메니스탄 √ √

칠레 √ √ √

말레이시아 √ √ √

이스라엘 √ √

표< 2-22 배출집약도 목표를 제시한 국가의 세부 제출 정보>

국가명 배출 전망
동적 또는

정적 여부

배출 전망

산정방법

가정 및 배출

요인 출처,

전망 시나리오 미반

영 또는 반영 정책

및 반영 시기

목표

배출량

멕시코 √ 　 　 √ √

가봉 　 　 √ √

안도라 √ 　 　 　 　

모로코 √ √ √ √ √

한국 √ 　 √ √ 　

케냐 √ 　 　 √ 　

마케도니아 √ 　 √ √ 　 √

콜롬비아 √ 　 √ √ 　 √

가나 √ √ √ √ √ √

알바니아 √ 　 　 　 √ √

마다가스카르 √ 　 √ √ 　

표< 2-23 목표를 제시한 국가의 세부 제출 정보> B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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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배출 전망
동적 또는

정적 여부

배출 전망

산정방법

가정 및 배출

요인 출처,

전망 시나리오 미반

영 또는 반영 정책

및 반영 시기

목표

배출량

인도네시아 √ 　 √ √ 　

몽골 √ 　 　 　 　

에리트레아 √ 　 √ √

방글라데시 √ 　 √ 　 　 √

세이셸 　 　 √ √ √

조지아 √ 　 　 　 √ √

키리바시 √ √ √ √ √

세네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 √ 　

모리셔스 　 √ 　 　

몰디브 √ 　 √ √ 　

페루 √ √ √ 　

말리 √ 　 √ 　 　

키르기스탄 　 　 　 　

나미비아 　 √ 　 √

잠비아 　 √ 　 √

탄자니아 √ 　 √ 　 　

콩고 √ 　 √ 　 　 √

아이티 　 √ 　 　

레바논 √ 　 √ √ √

모리타니 √

베트남 √ 　 √ √ √

바베이도스 √ √ √ √

요르단 √ √ √

솔로몬제도 √ √ 　 　

캄보디아 √ 　 √ 　 　

레소토 　 　 　 　

라이베리아 √ 　 　 　 √ √

터키 √ 　 √ 　 　 √

카메룬 √ 　 　 √ √ √

필리핀 　 √ √ 　

태국 √ 　 　 　 √

온두라스 　 √ 　 　

차드 √ 　 √ √ 　 √

파라과이 　 √ √ 　

알제리아 　 　 　 　

아르헨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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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UNFCCC INDC Portal .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비교적 많은 수의 국가가 결정문 항에서 권고한 가지INDC , COP21 27 6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모범적으로 권고사항을 따른 국가 중 하.

나로 분류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권고 또는 예시 수준으로 정보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

결국엔 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 특히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협상을 통해 단기적으로 특정 정보에 대한 의무적인 제출을 강제하기 어렵.

더라도 중장기간에 걸쳐서 결국엔 이러한 권고 또는 예시 지침은 의무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이미 국가들 스스로 형태에 따라 제출정보를 어느 정도 차. , NDC

국가명 배출 전망
동적 또는

정적 여부

배출 전망

산정방법

가정 및 배출

요인 출처,

전망 시나리오 미반

영 또는 반영 정책

및 반영 시기

목표

배출량

보스니아 헤-

르체코비아
√ 　 　 √ √

에콰도르 　 √ √ 　

아프가니스탄 √ 　 √ 　 　 √

니제르 √ √ √

트리니다드토

바고
　 √ √ 　

토고 √ 　 √ √ 　 √

스리랑카 　 　 　 　

지부티 √ 　 √ 　 √ √

부룬디 　 √ 　 　 √

피지 √ 　 √ 　 　 √

이라크 　 　 　 　 　 　

바하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 　 　

세인트루시아 √ 　 √ √ 　 √

이란 √ 　 　 　

예멘 √ 　 √ √ √ √

자메이카 √ √ √ 　 √ √

나이지리아 √ 　 √ √ 　

앙골라 √ 　 √ 　 　 √

브루나이 √ 　 　 　 　 　

세인트 키츠

네비스
√ 　 　 　 　 √

베네수엘라 　 √ 　 　

북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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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목표를 설정한 다수의 국가가 배출, BAU

전망과 함께 가정 및 방법론 등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가인벤토리보고나 국가보고서의 작성지침을 따르거나 방IPCC

법론 등 과학적인 기준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련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결국엔 기존의 보고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세부지침이 마련될, NDC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다시금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모범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한 국가들이 협상에서 주로 전향적인 태도를, NDC

보이는 반면에 반대로 소극적인 를 설정하거나 미흡한 정보를 제출한 국가들의 경우 협상, NDC

의 진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스위스나 싱가포르 멕시코 남. , ,

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를 설정하고 관련 정보도 상세히 제출한 것으로NDC

파악된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 다수의 아랍국가는 배출 및. , , ,

경제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성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중국 인도 등의 강성개도국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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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7.

가 후속협상 및 발전방향 전망. NDC

앞 절에서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기본적으로 파리협정을 통해 기합의된 사항 표 참조, ( 2-5 )

을 정교화하는 수준에서 특성 및 정보 산정방식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예NDC ,

상된다 또한 앞서 와 함께 사전적인 정보로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협상에서 거론되는 많은. NDC

정보들이 기존체계 하에서 부속서 국가가 국가인벤토리보고 국가보고서 및 격년보고서를 통해I ,

제출하는 정보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기존에 부속서 국가에 요구되었던 측. I

정 보고지침의 많은 부분이 세부지침에 준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NDC .

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 이해 증진과 추적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NDC , NDC , NDC

의 총체적 합산과 평가 그리고 이중계상 방지 등을 위해 결국에는 의 정량화 특성이 강조되NDC

면서 지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출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에도 이미 대부분의 국. INDC

가들이 정량화 가능한 형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보는 공통적으로 제출이 필NDC ,

요한 기본정보와 형태별로 차별화된 정보의 추가 제출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NDC .

특히 앞 절에서 재차 언급한 바와 같이 기준점 이행 기간 범위 및 대상 계획절차 가정 및, , , ,

방법론 의 공평성 및 의욕성과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여방안 등 결정문 항, NDC COP21 27

에서 제출을 권고하는 정보목록이 공통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기본정보로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

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후속협상에서는 이들 가지 범주의 정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 6

으로 예상되며 각국 입장과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표 에서 제시한 수준 및 범위, < 2-12>

내에서 세부정보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합산 등을 위해. ,

인벤토리 방법론 배출량 산정 단위 및 매트릭스 회계방식 활용유무와 활IPCC , , LULUCF , IMM

용규모 및 시점에 대한 세부정보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형태별 추가. NDC

제출이 필요한 정보는 그림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절대치 목표에 대해서는< 2-13>

기준연도 배출량 배출집약도 목표에 대해서는 기준연도 배출집약도와 목표연도의 배출집약도 도,

출을 위한 주요 변수값 및 출처 목표의 경우 배출 전망과 전망의 변동여부 활용모형 가, BAU , ,

정 및 방법론 등에 관한 세부정보 제출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 기본적으로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목표라는 점에서 규격화된 정보의 제출을 강NDC

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대신 권고 또는 참고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목록이 제. ,

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하지만 권고 또는 참고 수준이라 하더라도 제출. 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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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기초할 때 상당수의 국가가 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진국으로서 애매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목록을 적극적으로

따를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다.

회계지침의 경우 환경건전성 투명성 정확성 완결성 상응성 일관성 등을 보장하고 이중계, , , , ,

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국엔 방법론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또는 합의된 기준IPCC

을 토대로 하는 공통의 적용지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로선 국가별.

역량 차가 크다는 측면에서 파리협정 조의 투명성체계에 대한 방식 절차 지침13 · · (MPG:

개발 논의와 마찬가지로 공통의 지침을 마련하되 역량이Modalities, Procedures, Guidelines) ,

부족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유연성 부여. ,

방안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중계상 방지를 위해서는 결국엔 사전 및 사후적 보고체.

계를 강화함으로써 파리협정 조에서 규정하는 의 활용정보를 이전하는 국가와 이전받는6 ITMO

국가 모두 명확히 보고토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특히 크레디트를 습득한 국가는 이를.

감축분으로 간주하여 전체 배출량에서 해당량 만큼을 제하고 반대로 판매 이전한 국가는 해당량, /

을 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를 포함. , ITMO

해 배출 거래량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토의정서 체제와 같이 다년도·

기준 또는 탄소예산 형태의 목표 설정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설정 초기단계로서 현실적, NDC

인 제약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준이 셋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정보와 회계지침은 파리협정의 다른 조항 특히 조 그NDC , 13

리고 조 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의제의 협상 전개방향과 서로간의 상6 , 14

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 범위와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참조 특히 현( 2-20 ).

재의 논의동향을 고려할 때 와 함께 사전적으로 제출되는 정보와 투명성체계를 통해 사후적NDC

으로 제출되는 정보 간에 일관성이 중요해지고 결국 유사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비교 검증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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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상 대응 및 국내 체계 정비방안.

의 다양성과 다양한 역량의 국가 수준을 고려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수정 보완은 필요하NDC ·

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사항과 협상의 전개방향 그리고 주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기본적으로 기존에 부속서 국가에 요구되었던 배출량 산정 및 관련정보의 보I

고 수준이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에 요구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수준을 충족할 상당한 역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과거와 같이 이원,

화된 체제가 유지되는 경우 비부속서 국가로서 여타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과 같은 위치에서I

더 이상 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세부지침 논의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략, NDC .

을 통해 최빈개도국과 국소도서국 등 역량이 부족한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중국 인도 아랍, ,

그룹52) 등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요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52) 중국 인도는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경쟁국으로서 상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이들과 동일,

한 처우를 받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며 또한 아랍국가와 중국 인도는 배출규모나 경제수준 면에서 선, ,

진국에 준하는 수준에 있거나 혹은 앞으로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것은

자료: Briner and Moarif(2016), p.5.

그림< 2-20 파리협정의 관련 조항과의 상호 관계>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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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 정량화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세부정보의 제출을 촉NDC , NDC

구하며 결정문 항의 정보목록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정보로서 강조할 필COP21 27

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배출집약도나 목표 등 불확실한 요소를 포함한 목표를 설정한 국가. BAU

에 대해 그림 에 제시된 세부정보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 2-13>

된다 파리협정에 의거하여 모든 국가가 종국에는 경제전반에 대한 절대치 목표형태를 취해야 하.

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개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절대치 목표로,

의 전환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목표 등에 대한 세부정보 제출 요구는 전략적인 측면에서BAU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목표 달성도 평가 등을 위해 부속서 국가의 국가보. 2 I℃

고서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추정한 배출 전망과 관련 세부정보의 제출이 형태에 관계없이NDC

모든 당사국에 의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배출정점과 장기목표 등에 관한,

정보도 가능한 한 제출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53)

또한 상술한 마찬가지 이유로 공통의 회계지침 마련 입장을 견지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2030

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면에서 양질의 국제크레디트를 확보할IMM

수 있도록 유연성 적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잠재된 감축사업 대상 개도국들도 합의된 공통의 회계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상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재혁 외 하지만 동( , 2016, p.39).

시에 개도국들의 여건과 입장을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도국에 대한 유연성 부여 필요,

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파리협정 조 항. , 4 6 54)과 조 항13 2 55) 등을 참고해 최빈개도국

과 군소도서국 등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이 유연성 부여 대상이 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신에 개도국의 역량 강화와 설정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NDC · ,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동시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모형 개발 교육을 포함

매우 중요함 이에 반해 설정 및 관련 정보의 제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 INDC , , , ,

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53) 파리협정 조 항에서 모든 국가에 의한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을 제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4 19 (should

한 점에 기해 우리나라는 년 이전에 장기 전략 제출을 예정하고 있strive to formulate and communicate) 2020

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모든 국가에 의한 배출 전망과 배출정점 장기목표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요구는 전략적, ,

인 접근인 것으로 판단됨.

54) Article 4.6: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ay prepare and

communicate strategies, plans and actions for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reflecting

their special circumstances.

55) Article 13.2: The transparency framework shall provide flexibil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o those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need it in the light of their

capacities. The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13 of this Article shall

reflect such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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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개도국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또한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년까지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산재한 기술적 사안들이, 2018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협상 진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년 하반기에 관련 기술워, 2017

크숍을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회계지침의 경우 집중적인 기술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쟁점사항으로서 해당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사무국에 의한 현행체UNFCCC

계 하에서 적용되는 지침에 대한 분석 정리가 협상 진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한 국내적인 체계 정비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순응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파리협정에 의한 합의사항을 고.

려해 아래 표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방향으로 국내 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2-24>

다.

주요 합의사항 및 협상경과 정책적 함의

국내적 감축조치를 통해 이행(PA 4.2) NDC

담보

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필요

모든 당사국은 매 년마다 이전보다(PA 4.3&9) 5

진전된 수준의 제출NDC

ü 단기목표의 단편적인 수립이 아닌

점진적으로 강화된 목표의 지속성 있는

수립 필요

ü 전 후 기간 간에 연계된 목표의 설정 필요·

ü 고착화가 예상되는 국내 거시경제의 저성장

기조 등 국내 여건을 감안해 진전원칙

준수를 위해 유리한 형태의 감축목표 설정

필요

(PA 4.4) 종국에는 모든 국가에 의한 경제전반에

대한 절대치 설정NDC

­ 협상동향 형태에 따라 제출정보의 차별( ) NDC

화 가능성 존재하며 특히 모호한 목표를 설정,

할수록 정보제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의욕 강화 시에만 조정 갱신(PA 4.11) NDC ·

허용

­ 결정문 기준전망치를 포함해 제출( 31) NDC

및 이행 시에 방법론의 일관성 유지

­ 협상동향 일부 당사국들은 목표 설정( ) BAU

시 동적 또는 정적 기준배출전망 설정여부와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모두 제출할 것을 주장

⇨

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의 절대치

목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진중한 검토

필요

표< 2-24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한 국내 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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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파리협정: PA(Paris Agreement): .

자료 김이진 김이진 이상엽: (2016), pp.9-11; · (2016), pp.14-16.

특히 파리협정에 의거하여 종국에는 경제전반에 대한 절대치 감축목표 설정이 요구되며 앞으,

로 기준전망치 변경에 따른 목표 조정 가능성 등 유연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여타 목표 형태에 비해 사전 및 사후

정보의 제출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의 절대치 목표 또는,

필요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는 배출집약도 목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진중한 검토가 필

주요 합의사항 및 협상경과 정책적 함의

공통의 목표기간 설정을 고려(PA 4.10)

­ 결정문 년 를 설정한( 23-24) 2025 INDC

국가는 년 전에 한 개 제출 반면2020 NDC ,

년 를 설정한 국가는 복수 기여2030 INDC

제출

­ 년마다 제출(PA 4.9) 5 NDC

­ 년 주기로 전지구적 이행점검(PA 14.2) 5

시행

ü 년 주기 설정에 대비 특히 년5 NDC , 2025

감축목표의 추가 설정 가능성 검토 필요

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PA 4.8) NDC ,

이해 공유를 위해 관련정보 제출NDC

­ 결정문 예를 들어 기준연도 이행기간( 27) , ,

가정 및 방법론 설정한 목표가 야심차고,

공평한 이유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여방안 등의 목표관련 구체적 정보

제출

­ 당사국은 자국 에 대해 설명(PA 4.13) NDC

필요

ü 감축목표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 필수

ü 국가여건을 고려할 때 목표의

공평성 적극성 등을(fairness), (ambition)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및 기준 제시

필요

ü 목표 설정 과정에서 감축목표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수반 필요

투명성체계 하에서 이행 및(PA 13.5&7) NDC

달성에 관해 주기적으로 보고
⇨

ü 감축목표의 이행을 추적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협정의 목적 및 범지구적 장기목표(PA 14.2)

달성 점검을 위해 년부터 매 년 주기로2023 5

전지구적 이행점검 실시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PA 14.3&9)

반영해 차기 설정NDC

ü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필요

제 조 항 모든 당사국에 의한 장기 온실가스( 4 19 )

저배출 발전 전략 수립

­ 협상동향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전략의 수립( )

목적이 국가 개발계획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

간 통합 장기비전과 중장기 행동계획 간,

연계 장기목표와 간 조화 장기적인, NDC ,

관점에서 시장에 투자 및 신호 전달R&D

등에 있다는 데 다수의 당사국간 공감대 형성

ü 중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

ü 장기비전 또는 장기목표와 연계 관점에서

의 수립 시행 필요NDC ·

ü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와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하는 저탄소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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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상인 김이진 또한 고착화가 예상되는 국내 거시경제의 저( · , 2016, p.18).

성장 기조를 감안할 때 목표 설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유리한 선택옵션이 아닐 수 있음을, BAU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년까지 의 감축비율을 목표로 정한 우리나라가 진전. 2030 37%

원칙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목, BAU

표 형태를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우려된다 분석을 통해서. INDC

도 확인했듯이 절대치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다양한 기준연도를 취함에 따라 목표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마라케시 당사국총회 를 계기로 내년부터 공통의 목표기간 설정 논의, (COP22)

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출 및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시행주기 등을 감. NDC

안할 때 현실적으로 년에 비해 년 주기의 목표기간 설정 가능성이 높은 것을 상정해 년의, 10 5 5

목표기간에 대한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와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년 단위 목. , 5

표 적용의 착수시점이 년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와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2025 .

마지막으로는 세부지침으로 부속서 국가에 요구되는 국가인벤토리보고 국가보고서NDC I , ,

격년보고서 작성지침이 준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기존 지침 및 방법론 전반에 대,

한 심층 분석과 함께 주요 선진국의 보고서 작성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기후체

제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기존체계의 한계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도출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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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적응 커뮤니케이션

적응 커뮤니케이션 개요1.

적응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적응 커뮤니케이션이 탄생한 배경.

을 살펴보고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세부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

가 적응 커뮤니케이션 출현배경.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미래를 위한 행동과 투자를 강화하는 기

념비적인 협약이다.56) 교토의정서와 다른 파리협정의 특징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에 근CBDR&RC

거하여 각국의 자발적 기여를 제출하는 상향식 방식과 선 개도국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포괄적·

체제라는 점이다 파리협정에서는 특히 감축뿐만이 아니라 적응을 협정의 목적으로 두어 적응의.

중요성을 감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자발적 기여방안인 에서 적응 부문은 의 의무NDC NDC

제출 요소가 아닌 비의무 요소57)이며 적응부문 관련하여 형식이나 포함요소 등에 대한 그, NDC

어떤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각국의 적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와 공. UNFCCC

식적으로 공유할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적응 커뮤니케이션 제도가 논의되게 되었다 다만 파리협.

정에서는 적응 커뮤니케이션이 를 포함한 다른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로서 또는 이와 함께‘NDC

정기적으로 적절히 제출되고 갱신58)됨을 언급하고 있어 적응 커뮤니케이션이 와 별개의 보’ NDC

고제도인지에 대해서 결론내리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

56) 홈페이지 참조UNFCCC

57) “Invites all Parties to consider communicating their undertakings in adaptation planning or consider including an

모든 당사국이 에 적응계획 관련 시행중adaptation component in their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인 내용 또는 적응 부문 포함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로 고려사항임을 명시).” (UNFCCC. 2015)

58) 파리협정 제 조 항 참조7 11



76 및 적응 커뮤니케이션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NDC∣

나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합의사항.

파리협정에서 적응 전반에 대한 부분은 제 조에 수록되어 있다 조는 총 항으로 이루어져7 . 7 14

있으며 이중 적응 커뮤니케이션은 개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3 .

자료 이승준: (2016).

제 조는 항은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정기적 제출 및 갱신과 포함 가능 요소 그리고 추가부7 10 ,

담 지양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항은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형식 그리고 항은 적응, 11 12

커뮤니케이션이 공공 등록부에 등록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 조는 항에서는 비구속적인. 7 10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정기적 제출 및 갱신을should, as appropriate

비구속적으로 한정짓고 있으며 포함요소도 를 사용하여 고려 가능한 요소 정도로 언급하고may

있다 항은 국가적응계획 국가결정기여 그리고 또는. 11 (National Adaptation Plan: NAP), (NDC), /

국가별보고서 를 포함하여 그 밖의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로서 또(National Communication: NC)

는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적절히 제출되고 갱신되어야 함을 명시하면서도 를 사, as appropriate

용하여 그 밖에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항에서는 적응 커뮤니케이션이 사무국이 유지하. 12

는 공공 등록부에 기록되는 점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어떤 공공 등록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

급이 없어 제 조에서 언급되는 공동 등록부와 적응 커뮤니케이션만의 별도의 등록부가 모4 NDC

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분 주제

목표와 역할 ․ 적응의 글로벌 목표 항 적응의 역할 항(1 ), (2 )

개도국 노력 인정 ․ 개도국의 적응노력 인정 항(3 )

감축 재정과의 연계, ․ 적응 감축 재정 연계성 항/ / (4 )

원칙 ․ 적응의 원칙 항(5 )

지원 및 협력

․ 지원 협력의 중요성 항 지원의무 항/ (6 ), (13 )

․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 항(7 )

․ 기구의 지원 권고 항UN (8 )

개별국가의 적응행동 ․ 개별국가의 적응계획 및 행동 이행 항(9 )

적응 커뮤니케이션 ․ 적응 커뮤니케이션 항(10~12 )

글로벌 스탁테이크 ․ 글로벌 스탁테이크의 목적 항(14 )

표< 3-1 파리협정 조의 구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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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대한민국 관보 강상인 외 인 에서 재인용: UNFCCC(2016) (2016): 2 (2016) .

파리협정 제 조 외에 관련 결정문 및 동 협정 내 다른 조항에서도 적응 커뮤니케이션과 관련7

된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제 차 당사국총회 결정문 항은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을 제외. 21 90

한 모든 당사국이 파리협정 제 조 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년 이내의 주기로 제출해13 7, 8, 9, 10 2

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 조 항은 제 조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에 대한. 13 8 7

정보를 제출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어 적응 커뮤니케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

는 항목이다.

자료 강상인 외 에서 재인용: UNFCCC(2016): (2016) .

59) 저자 번역

조항 내용

제 조 항7 10

․ Each Party should, as appropriate, submit and update periodically an adaptation

communication, which may include its priorities, implementation and support needs,

plans and actions, without creating any additional burden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 각 당사자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어떤 추가적 부담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면서 적절히 적응보

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갱신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당사자의 우선순위 이행 및 지원, ,

필요성 계획 및 행동을 포함할 수 있다, .

제 조 항7 11

․ The adaptation commun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0 of this Article shall be,

as appropriate, submitted and updated periodically, as a component of or in

conjunction with other communications or documents, including a national

adaptation plan, a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2, and/or a national communication.

․ 이 조 제 항에 언급된 적응 보고서는 국가별 적응계획 제 조제 항에 언급된 국가결정기여10 , 4 2 ,

그리고또는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하여 그 밖의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로서 또는 이와 함께 정기/

적으로 적절히 제출되고 갱신된다.

제 조 항7 12

․ The adaptation commun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0 of this Article shall be

recorded in a public registry maintained by the secretariat.

․ 이 조 제 항에 언급된 적응 보고서는 사무국이 유지하는 공공 등록부에 기록된다( 10 .)

표< 3-2 파리협정 제 조 내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조항> 7

조항 내용

제 차 당사국21

총회 결정문

항90

․ Also decides that all Parties, except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hall submit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3, paragraphs 7, 8, 9 and 10, of the Agreement, as appropriate, no less frequently

than on a biennial basis, and that the least developed country Part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ay submit this information at their discretion;

․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자는 파리협정 제 조 에 해당하는13 7, 8, 9, 10

정보를 년 이내의 주기로 적절히제출해야 하며 최빈개도국과군서도서국은 각국의 상황에2 ,

맞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59)

표< 3-3 제 차 당사국 총회 결정문 내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조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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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항 항 항은 각각 이행 진척사항에 대한 정보 선진국 및 기타 당사국의13 7 , 9 , 10 NDC ,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기술이전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정보 개발도상국의 재정 기술이전, , , , ,

역량강화 수요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향후 논의에 따라 이들 항목이 적응 커뮤니케이,

션과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조에서 요구되는 적응관련 정보는 적응에. 13

특화된 정보와 적응요소가 일부 포함되는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 항에서 요구하는 정. 13 8

보는 각 당사국의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에 관련한 정보로 적응에 특화된 정보이나 그 정보‘ ’ ,

의 범위가 넓은 편이므로 영향 및 적응 관련 정보 중에서도 어느 범위까지 보고할 것인지에 대‘ ’

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적응요소가 일. , 7,9,10

부 포함되는 정보로 각국의 이행 및 달성 정보 선진국 및 기타 지원 제공국의 재정지원‘ NDC ’, ‘ ,

기술 이전 지원 및 역량배양 지원 정보 그리고 개도국의 재정지원 기술 이전 지원 및 역량배’ ‘ ,

양 수요 및 지원 수령 정보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적응부문을 포함할 수도 있는 정보로 사료된’

다.

조항 내용

제 조 항13 7

․ Each Party shall regularly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 A national inventory report of anthropogenic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of greenhouse gases, prepared using good practice methodologies

accept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nd agreed up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nd

(B) Information necessary to track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and achieving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under Article 4.

․ 각 당사자는 다음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서 수락되고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

사자총회에서 합의된 모범관행 방법론을 사용하여 작성된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에 관한 국가별 통계 보고서 그리고,

나 제 조에 따른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하고 달성하는 데에서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 4

제 조 항13 8

․ Each Party should also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under Article 7, as appropriate.

․ 각 당사자는 또한 제 조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에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여7

야한다.

제 조 항13 9

․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and other Parties that provide support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financial,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under Articles 9, 10 and 11.

․ 선진국 당사자는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제공된 재정지9 , 10 11

원 기술 이전 지원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그 밖의, ,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 3-4 파리협정 제 조 내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조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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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대한민국 관보: UNFCCC(2016) (2016).

조항 내용

제 조 항13 10

․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financial,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needed and received under Articles 9, 10 and

11.

․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필요로 하고 제공받은 재정지원 기9 , 10 11 ,

술 이전 지원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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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존 보고제도2.

파리협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존 보고제도는 국가적응계획 국(NAP),

가결정기여 국가별보고서 로 총 가지이다 파리협정 제 조 항은 이들 보고서를 포(NDC), (NC) 3 . 7 11

함하여 그 밖의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로서 또는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적절히 제출하고 갱신되

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적응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활용 측면에서 기존 보고제도.

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가. NDC

년 월 제 차 당사국 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2013 12 19 UNFCCC

당사국의 기여방안을 담은 문서를 년 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 차 당사국2015 12 21 UNFCCC

총회 훨씬 이전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당사국이 년 월까지 자국. 2015 10

의 를 제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파리협정이 탄생하였다 현재 개국이 자국 및INDC , . 147

그룹의 를 제출하였고 총 제출된 개 중 개가 적응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INDC , 119 INDC 100

60)61)62) 적응은 의 비의무적 요소였지만 총 가량의 가 적응을 포함하고 있으므. INDC 84% INDC

로 적응도 많은 국가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는 신기후체제를 위해서 신설된 보고제도라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상향식 특성과 모멘텀NDC ,

을 잘 살릴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비의무사항인 적응을 의무화된 에. NDC

공식적으로 편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차가

노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기존 보고제도에 비에 보고서의 길이가 짧고 작성 지침이 없. , ,

어 각국이 보고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국들의 추가 작성부담

을 지양한다는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보고제도로 보인다 다만 선진국을 포함한 의 국가. , 16%

의 가 적응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각국의 적응관련 보고 내용이 제각각이어서NDC

현 상태로 전지구적 이행점검에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한계로 보인다.

그러므로 를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침에 대한 많은 논의NDC

가 필요하다.

60) 개국과 개국이 소속되어 있는 유럽연합이 를 제출하여 총 개국이 제출하였으나 접수된 는 개이다146 28 INDC , 147 INDC 119 .

61) UNFCCC(2016)

62) 년 월 기준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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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

63) 각국이 포함한 요소 중 공통된 요소를 정리한 것이며 지침적 가이드라인에 의한 포함요소가 아님,

구분 특징

적응요소

포함여부

․ 선택사항이었으나 가량의 가 적응요소를 포함84% INDC

․ 개 중 개가 적응부문 포함(119 INDC 100 )

제출주기 ․ 년 주기5

유형 ․ 각국의 기여방안을 기술한 국가 제출문

분량 ․ 정도의 짧은 문서3p ~30p

주요

포함 요소63)

․ 적응관련 국가 현황

․ 적응 장기 목표 및 비전

․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적응관련 법적 제도적 체계 전략 프로그램 및 계획, , ,

․ 특정 지역이나 부문에서의 적응 조치 및 행동

․ 기후 영향으로 인한 비용 손실 및 피해,

․ 이행수단

․ 모니터링 및 평가

․ 감축과 적응의 시너지 등

비고 ․ 적응부문에 대한 작성 가이드라인 부재

표< 3-5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 국가결정기여 의 특징> (NDC)

대 륙 국 가 제출일
적응내용/

총 페이지
내 용

미주 멕시코 ’16.03.30

3/8

본문(

내64))

․ 관측 예측 지난 년간 기온/ : 50 (1965-2015) 0.85℃

상승했으며 향후 약 년까지 에서 상승 예측39’ 1 1.5℃ ℃

․ 영향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억 년 예측되며: (14 USD/ )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 재해에 노출

․ 대응 비전 사회적 예경보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 ) 1) ․

도입하여 위험 노출 지역을 줄이며식량안보와물공급보완

생태학적 산림 파괴율 등 기간 년2) 0% ( ) 20’-30’

오세아

니아

마샬

아일랜드
’16.07.21

1.5/10

본문 내( )

․ 관측 예측 미포함/ :

․ 영향 불충분 사막화 식량생산 저감: ( , )

․ 대응 시스템 기존의: ( )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와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에Framework (NCCPF)

대비하기 위해 신설된 Joint National Action Plan

을 통해 정책 실행(JNAP)

아시아 중국 ’16.06.30
2.5/20

본문 내( )

․ 관측 예측 미포함/ :

․ 영향 미포함:

․ 대응 비전 기후변화 적응 계획들은 지역과 국가: ( ) 1)

레벨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국제적 협력이 요구됨, 2)

표 각국의 국가결정기여 적응부문 제출 사례< 3-6>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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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포털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UNFCCC INDC

나 국가보고서.

국가보고서 는 가입 당사국의 협약 관련 사항의 이행을 담은 국가 보고서로 부(NC) UNFCCC ,

속서 국가 및 비부속서 국가 모두 제출 시에 적응 부분을 포함하게 되어있다NC .Ⅰ Ⅰ

자료 저자 작성: .

64) 적응부문이 본문 내 위치NDC

65) 적응부문이 부록에 위치NDC

대 륙 국 가 제출일
적응내용/

총 페이지
내 용

선진국은 개도국들이 를 시행하도록 지원 필요NAP /

개도국은 적응에 대한 필요성 인지 및 실행력 있는 계획

구성 필요 적응 재정 기술과 능력강화가 시급하며3) , , 4)

바르샤바 메커니즘 손실과 피해- (Warsaw

를 견고히 할 것 명시Mechanism-Loss and Damage)’

싱가포르 ’16.07.03
5/7

부록( 65))

․ 관측 예측 년부터 년까지 기온이 그 당시 세계/ : 1951 15’

평균치의 두 배인 가 상승하였으며 해수면이0.26 1.7mm℃

상승

․ 영향 미포함:

․ 대응 비전 지역 특산품을 개발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 ) 1) ∙

장려 정기적인 건물 도로 철도를점검시신규기후변화2) , ,

프로젝트 및 정보 반영

구분 부속서Ⅰ 비부속서Ⅰ

적응요소 포함여부 ․ 포함 ․ 포함

제출주기 ․ 년 주기4-5
․ 년4

․ 가입 후 첫 보고서는 년 내 제출( 3 )

유형 ․ 협약 관련 사항의 이행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UNFCCC

분량 ․ 가량의 종합보고서40p~400p

주요포함요소

․ 취약성평가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방,

안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방안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취약성 및 적응 평가의 범위

-영향 취약성 적응 평가에 대한 접근법 방, , ,

법론 도구 및 이들에 내포된 불확실성,

-가장 취약한지역 내 영향에대한취약성정

보와 이에 대한 적응

-적응전략 및 방안에 대한 정보와 평가

-국가 적응 프로그램 계획 및 정책 등과 같,

은 정책체계

표< 3-7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 국가보고서 의 특징>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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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후변화 현상 예측 영향 취약성 적응방안 등 적응 관련 대부분의 기본적인 정보를NC / , / ,

포괄하고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응 커뮤니케이션으

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면이 있다 또한 자체가 차원의 보고제도로 계속 제출해야. NC UNFCCC

하는 보고서이므로 적응 커뮤니케이션과 연계한다면 전반적인 보고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내용이 방대하고 작성에 기술적 난이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많은 개도국. , .

이 현재 권장된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자체를 적응. NC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포함된 정보의 일부, NC

를 적응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하거나 부록 혹은 요약문의 형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또한 부속서 국가와 비부속서 에 대한 작성 지침 간 포함 요소에 차이가 있으므로. Ⅰ Ⅰ

이에 대한 부분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를 적응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하기 위해. NC

서는 관련 추가 지침 개발 및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

자료 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UNFCCC .

자료 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UNFCCC .

대륙 국가 제출일 적응부문 총 페이지/ 내용

미주 미국 ‘14.1.1 23/310

․ 취약성과 영향 지역 부문 교차부문: , ,
․ 연구 및 평가 평가과정 지표 시나리오와 기후정: , ,
보 투명성 및 검토 참여 및 소통, ,
․ 미국 적응 행동사례 연방정부 차원 지방 및 주차: ,
원 국제차원 국무부차원, ,
․ 교훈

오세아니아
　

호주 ‘13.8.5 11/372

․ 기후변화 영향 전망 수자원 해안 기반시설 농업: , , , ,
생태계 등
․ 취약성 평가 결과 해안에 대한 국가단위 평가 결:
과 및 기타
․ 적응방안 중앙 지방정부의 노력과 부문별 노력: ,

표< 3-8 적응부문 제출 사례 부속서 국가> NC : Ⅰ

대륙 국가 제출일 적응부문 총 페이지/ 내용

아시아

중국 ‘12.11.08 24/208

․ 기후변화의 특성과 트렌드기온상승 강수량 변화: , ,
기상이변 미래예측,
․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농업 수자원 생태: , ,
계 생물다양성 해안 보건, , ,
․ 적응 정책 및 행동 시기별 부문별 적응행동:

싱가포르 ‘14.12.08 13/48

․ 기후변화 영향 전망
․ 기후변화 과학 및 연구 강화 방안
․ 기후변화 영향 대응방안 회복력 강화 중심 해안( ):
보호 홍수예방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및 녹지, , ,
보호 보건 회복력강화 시원한 도시 건물 조성, , /
․ 향후계획

표< 3-9 적응부문 제출 사례 비부속서 국가> NC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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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적응계획.

국가적응계획 절차는 칸쿤 적응 프레임워크 하에 신설된(Cancun Adaptation Framework)

제도로 당사국이 중장기 적응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

는다 이는 지속적이고 진보적이며 반복적인 절차이며 국가 주도적 성인지적 참여적이면서도. , , , , ,

충분히 투명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66).

자료 저자 작성: .

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로 적응 커뮤니케NAP , NAP

이션을 하게 될 경우 당사국의 국내 적응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실효성 있는 적응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를 통해 파악된 당사국의 적응 수요는 적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등. , NAP GCF

재원 지원 프로그램과 직접적 연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체계 하에서. UNFCCC NAP

는 보고서가 아니라 당사국의 국가적응제도를 수립하는 절차 전반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초에 보,

고의 목적이 아닌 국내 제도수립을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이므로 그 결과물을 바로 보고제도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당초 최빈국을 대상으로 고안된 제도이므로 현재 개도국 중심으로.

참여 중이고 선진국은 대부분 의 가 아닌 별도로 자국의 적응관련 계획을 가지고, UNFCCC NAP

있다는 점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의 방대한 범위와 내. NAP

용 많은 소요 시간 및 비용 그리고 기술적으로 높은 난이도로 인해 현재까지 이를 제출한 나, , ,

라는 단 개국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해야하는 보고6

체계가 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66) 홈페이지 참조UNFCCC

구분 ․ 특징

적응요소 포함여부 ․ 포함 적응만 다룸( )

제출주기 ․ 업데이트 계획 없음

유형
․ 각국의 중장기 적응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해 고안된 국가계획 수립 절차의 결과물을 담은 서류

분량 ․ 가량의 국가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100p ~450p

주요 포함요소

․ 국가적응계획 전반

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이에UNFCCC , ,※

대한 적응 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과 이행전략 및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 가능

표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 국가적응계획 의 특징< 3-10> (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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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UNFCCC NAP CENTRAL .

라 시사점.

본 절에서는 적응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 가능한 기존 보고제도 를 살펴보았, NAP, NDC, NC

다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의 기존 보고체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대 륙 국 가 제출일
적응내용/

총 페이지
내 용

미주 브라질 ’16.05.12 430

․ 준비과정 진단 분석 및 부문별 평가 결과,

․ 국가적응계획

․ 이행전략

․ 모니터링 평가전략

아프

리카

부르키나

파소
’16.07.21 152

․ 개요 현황 목적 원칙 등: , ,

․ 부문별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단 ’16.09.26 122

․ 현황

․ 체계 접근법 목적 조직 절차: , , ,

․ 취약성 영향 및 적응 프로그램 및 활동,

․ 환경구현

․ 이행전략

아시아 스리랑카 ’16.11.01 178

․ 현황

․ 계획의 범위 및 주요 이해관계자

․ 계획 컨셉 및 전략

․ 계획 방법론

․ 예측 물리적 효과 영향 적응수요 및 적응방안, , ,

․ 계획

․ 적응과 지속가능발전

․ 조직 및 협력 매커니즘

․ 이행전략

․ 자원 확보 매커니즘

표 제출 사례< 3-11> 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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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소

파리협정 NDC 국가보고서 가이드라인(NC)

국가적응계획(NAP)

가이드라인
적응

커뮤니케이션
적응 계획 및 이행

NDC

가이드라인

적응( )

포함NDC

사례

부속서 국가용I

가이드라인

(UNFCCC 2000)

비부속서 국가용I

가이드라인 (UNFCCC

2002)

적응행동,

시행현황 혹은

노력

(Adaptation

actions,

undertaking

s or efforts)

․ 있음–행동

(actions)

은 보고 되

어 야 함

(should).

구 체적 인

내용 없음

․ 있음 이행 행–

동 시행현황 노, ,

력

(implementing

a c t i o n s ,

undertakings,

efforts )

․ 없음

․ 대 부 분

(Most)

․ 있음 행동의 개–

요 포함 필요

(outline of

actions “shall”

구be included)-

속적

․ 있음 관련 절차의 일반적–

인 기술 필요(“shall”

include a general

description of steps

구속적taken)-

․ 개별 행동이 아닌 적응계획/

통합에 중점을 둠(Focus is

on adaptation

p lann ing / int egrat ion ,

rather than specific

actions)

적응계획

(Adaptation

plans)

․ 있음 보고–

되어야 함.

구 체적 인

내용 없음

․ 있음 수립 및–

이행(formulate

a n d

implement)

․ 대 부 분

(Most)

․ 있음 통합계획 언–

급가능(Part ies

“may” refer to

“integrated plans”

(for specific areas)

․ 있음 계획 보고 가능–

(“may” report on

plans)

․ 있음 장기 국가 적응 이행–

전략 수립(developing a

long-term national

a d a p t a t i o n

implementation strategy)

영향 및

취약성

(Impacts

and

vulnerability)

․ 명확한 요

청 없음

․ 있음 행동의–

우선순위를 도

출하기 위한 영

향 및 취약성 평

가

(Assessing I&V

with a view to

determining

prioritised

actions)

․ 대 부 분

(Most)

․ 있음 예상되는 기-

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정보 포함 필

요(shall include

info on the

expected impacts

of climate

구속적change)-

․ 있음 기후변화 악영향–

에 대한 취약성 관련 정보

제공 필요(“should”

provide info on

vulnerability to

adverse impacts of

비구climate change)-

속적

․ 있음 새로운 평가 및 과학–

에 대한 보고 권장

(countries recommended

to report results of new

assessments and

emerging science)

우선순위 ․ 있음 ․ 있음 상동– ․ 다수 ․ 명확한 요청 없음 ․ 일부 가장 취약한 지역을- ․ 있음 국가 계획의 적응 우–

표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의 기존 보고체계 비교<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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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소

파리협정 NDC 국가보고서 가이드라인(NC)

국가적응계획(NAP)

가이드라인
적응

커뮤니케이션
적응 계획 및 이행

NDC

가이드라인

적응( )

포함NDC

사례

부속서 국가용I

가이드라인

(UNFCCC 2000)

비부속서 국가용I

가이드라인 (UNFCCC

2002)

(Priorities)

파악하기 위함(to

identify most critical

vulnerable areas)

선순위화(p r i o r i t i s in g

adaptation in national

planning)

모니터링 및

평가 학습/

(M&E and

learning)

․ 명확한 요

청 없음
․ 있음

․ 일 부

(Several)

국가 언급

․ 명확한 요청 없음

․ 있음 적응 전략 및 방법-

의 평가 제공을 권장

(“encouraged” to

provide evaluation of

adaptation strategies

& measures)

․ 있음 시행현황의 모니터 및-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반,

영을 권장(countries are

recommended to

“monitor and review

efforts undertaken” and

“reflect lessons learned”)

회복력 구축

(Building

resilience)

․ 명확한 요

청 없음

․ 있음 사회경제–

학적 시스템 및

생태계 (both

f o r

socioeconomi

c and

e c o l o g i c a l

systems)

․ 일부 언급 ․ 명확한 요청 없음 ․ 명확한 요청 없음

․ 있음 회복력 구축이 국가적-

응계획 수립의 주요 목표임

을 간접적으로 명시

(implicitly): building

resilience is one of the

key aims of developing a

NAP)

이행 행동 및

지원 수요

(Implement-

ation and

support

needs)

․ 있음 ․ 없음

․ 대 부 분

의 국(Most)

가 이행 수

단 언급 /

일 부

(Several)

국가 소요

․ 없음

․ 있음 적응을 포함하여 재-

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프

로젝트 목록 제공 권장

(encouraged to

provide a list of…

projects proposed for

financing; may include

․ 있음 국가적응계획 수립–

절차의 일부는 격차와 수요

를 도출하는 것임(part of

the NAP process is

assessing and addressing

gaps and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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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를 토대로 저자 작성: OECD(2016) .

세부요소

파리협정 NDC 국가보고서 가이드라인(NC)

국가적응계획(NAP)

가이드라인
적응

커뮤니케이션
적응 계획 및 이행

NDC

가이드라인

적응( )

포함NDC

사례

부속서 국가용I

가이드라인

(UNFCCC 2000)

비부속서 국가용I

가이드라인 (UNFCCC

2002)

비용이나 지

원 수요 언

급

information on

adaptation measures)

국가적응계획

수립 과정 등

(Process to

formulate

NAPs etc.)

․ 명확한 요

청 없음

․ 있음 국가적응–

계획 수립 및 이

행 절차를 명확

히 언급(explicit

mention of the

process to

formulate and

i m p l e m e n t

NAPs)

․ 일부언급-

일 부 는

를UNFCCC

통해 수립할

것을 시사

․ 명확한 요청 없음

․ 있음 개발전략을 위한–

정책체계 활용에 대해 보

고 가능(“may” report

on use of policy

frameworks for

developing strategies)

․ 있음 국가적응계획은 적응–

계획의 취합및 공유와 더큰

계획 내 적응의 주류화를 포

함(NAP process covers

compiling and

c o m m u n i c a t i n g

adaptation plans, and

integrating adaptation

into broader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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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제 조 항에서는 적응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될 세부요소의 예시로 적응행동 시7 11 1) ,

행현황 혹은 노력 적응계획 우선순위 이행 행동 및 지원 수요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2) 3) 4) . ,

제 조 항에서는 각 당사국이 추진해야할 적응 계획절차 및 행동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응행7 9 , 1)

동 시행현황 혹은 노력 적응계획 영향 및 취약성 우선순위 모니터링 및 평가 학습, 2) 3) , 4) 5) /

회복력 구축 국가적응계획 수립 과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리협정 상에서는 각6) 7) .

당사국의 적응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세부요소 중 일부만을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세부요소로 제

시하고 있어 모든 요소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파리협정의 적응 커뮤니케이션 및 적응 계획 이행에 제시된 세부요소를 기준으로 기존의 보고/

제도를 살펴보면 가 가장 많은 적응정보 파리협정 상에서 요청되는 모든 정보 를 포함하고, NAP ( )

있고 가 그 다음으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의 경우 적응부문 관련 가이드라인이, NC . NDC

없으므로 명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으나 년까지 제출된 를 토대로 볼 때 대부분의 국가, ‘16 NDC

들의 보고서에서 적응행동 시행현황 혹은 노력 적응계획 영향 및 취약성 이행수단을1) , 2) 3) 4)

포함하고 있고 우선순위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 학습 회복력 구축 국가적, , / , ,

응계획 수립 과정 등도 일부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당사국의 적응 계획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세부요소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세 보고제도는 모두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

다 다만 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방대한 범위와 내용 많은 소요 시간 및 비용 그리고. , NAP NAP , ,

기술적으로 높은 난이도로 인해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와 를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고려하되 최종적인. , NDC NC ,

결정은 향후 각 방법이 협상에서 가지는 외교적 정치적 특성을 고려해서 내릴 필요가 있다 또· .

한 는 가량이 적응부문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형식 내용 등, NDC 16% , ,

이 제각각이어서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현 상태 그대

로 적응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역시 부속서 국가와 비구속서. NC I I

간 세부요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 보다는 덜하지만 작성부담이 큰 편에 속한다는 점을 통해, NAP

볼 때 그대로 적응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후속논의를.

통해서 적응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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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협상동향3. UNFCCC

년에는 공식 회의가 회 개최되었다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의제는 당초 부2016 UNFCCC 2 .

속기구 회의에 배정되어 있다가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파리협정에 관한 특별작업반 회의(Ad

의 의제 중에 하나로 배정되어 올해 적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APA)

응협상의 주요 의제중 하나로 논의되었다.

가 독일 본 실무협상회의 결과. 67)

를 포함한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적응보고의 목적과 유연NDC ,

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적응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관련 중국을 필두로 한. , G77+

개도국은 적응행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적응 격차 및 수요 파악과 적응 우선순위 등이 주요,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부 개도국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지원 수요 파악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선진국들은 및 등 기존의 다른 체계와의 중복을 우려하며 적응. NAP NC ,

경험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적응역량 배양을 강조하였으며 적응보고 방법으로는 를 거론한, NDC

국가가 가장 많았으나 와 도 함께 언급되었다, NC NAP .

적응 커뮤니케이션 유연성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적응보고의 여부와 적응보고 방식의 선택에

대한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기존의 보고 체계 및 적응관련 정보 공유. , (NC)

방법 등으로 적응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될 수 있다고(NAP, NAP EXPO, NAP CENTRAL)

주장하면서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비구속성을 강조하였다 개도국은 일정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요.

청하면서도 추가 작성부담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일부 국가는 보고 착수 시점과 포함 요, ,

소에 대한 유연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가들은 적응보고가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투입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도 그 외 투명성과 같이 파리협정의 여타 체계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개도국을 중심으로 적응보고가 전지구적 이행점검에 활용되기 위해,

서는 최소한의 공통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적응보고 관련 향후 논의는 적응보.

고의 목적 범위 요소 및 구성과 적응보고와 기후변화협약 하의 여타 적응관련 보고 체계와의, ,

관계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채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67) 관계부처 합동 참조(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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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라케시 당사국총회 협상결과. 68)

사전에 제출된 국가제출문 및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purpose),

포함요소 연계성 형식 유연성 과 향후 작업 방향에 대(elements), (linkage), (vehicle), (flexibility)

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범위가 방대하고 각 항목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상반된 요소가. ,

많아 실질적인 논의 진전은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취합된 의견에 대한 합의 가 아. (agreement)

닌 공감대 형성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 되었다(convergence) .

개도국은 적응의 격차 수요 우선순위 공유를 주요 목적으로 주장하고 선진국은 경험 공유, , ,

등을 주장하는 상반된 의견의 대치가 지속되었다 또한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투입자료로 활용하.

자는 목적에 있어서 선진국이 반대 입장 표명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후 논의를 지켜볼 필,

요가 있다 포함요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목적과 연관된 포함요소와 관련해. ,

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도 하였다 연계성과 관련해서는 파리협정 내 다른 의제와의 연계 투명. (

성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와 내 다른 체계와의 연계 등 의 의견이 같이 제시, ) UNFCCC (NDC, NC )

되었다.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형식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아랍그룹이 활용을 강하게 주장하며 선NDC

진국과 의견차를 보였다 아랍그룹을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파리협정의 정신이 담겨있는.

를 활용하여 적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적응 자체가 비구NDC ,

속적이고 에서 적응이 비구속적이었던 점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다 특히 의 적응 포, NDC . , NDC

함여부에 대한 논의는 파리협정 체결 전의 논의로 반복하는 면이 있어 관련 논의 시 회의장 내,

긴장감이 감돌기도 하였다 유연성 관련해서는 제출 여부 형식 주기 지침의 유연성에 대해 논. , , ,

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하여 다양한 세부요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나 실질적인 논의성과가,

크게 없음에 따라 참여한 당사국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년도에 관련 논의를 강화하기로2017

하였다. 따라서 년 월 일까지 적응 커뮤니케이션 포함 요소 에 대한 국가제안서2017 2 15 (elements)

제출하고 사무국에서는 이를 기초로 정보보고서 를, (information note) 작성한 후 추가 국가제안서,

를 월 일까지 제출받아 사무국에서 종합보고서 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3 30 (Synthesis Report) .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월 본 기후변화 컨퍼런스 직전 월 일에 별도의 적응 커뮤니케이션 워5 5 6

크샵을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년 상반기 중으로 일정 부문 논의의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2017

된다.

68) 관계부처 합동 참조(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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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사점.

본 절에서는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올해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올해 공식협상UNFCCC .

에서는 적응 커뮤니케이션 의제를 의제로 상정하여 적응과 감축을 동등한 수준으로 추진하APA

고자 하는 파리협정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 논의 초반인 단계로 적응 커뮤니케.

이션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가지 세부 논의주제 즉 목적 포함요소 연계성 형식 유5 , , , , ,

연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 되었다 올해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가지 세부 논의주제에 대한 쟁점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협상의 부담정도를 평가해 보았다5 , .

자료 저자 작성: .

69)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 선진국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논의 진전이 없는 의제- : ·

중 선진국 개도국의 일부 그룹이 대립하거나 특정 그룹의 문제제기로 인해 논의 진전이 더딘 의제- : · ,

하 선진국 개도국 모두 뚜렷한 반대의견이 없거나 수월하게 합의하는 의제- : · ,

세부논의주제 쟁점요소
협상 시 부담정도 　

평가결과69) 사유

목적

(Purpose)

․ 경험 정보 공유 적응 격차 수/ vs /

요 우선순위 파악/
상*** ( ) ․ 선개도국 간 입장차가 분명함․

포함요소

(Elements)
․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중** ( )

․ 개별포함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목적,

과 연관 있는 포함요소의 경우 논쟁

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임

연계성

(Linkage)

․ 파리협정 내 다른 의제와의 연계

투명성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 )

․ 내 다른 체계와의 연계UNFCCC

등(NDC, NC )

하* ( )

․ 파리협정 내 다른 의제 역시 논의

초기 단계라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

행되지 않음.

․ 다른 체계와의 연계는 형UNFCCC

식과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나 주요

쟁점사항은 아님

형식

(Vehicle)

․ 와 통합NDC

․ 단독 보고자료 기존 보고자료에vs

추가

․ 혹은 활용여부NC NAP

중** ( )

․ 아랍그룹이 와의 통합을 강력NDC

하게 주장하고 있어 논의 진척이 어

려움

․ 각국의 상황에 맞는 형식을 선정하

자는 의견이 선개도국에서 고르게․

도출됨

유연성

(flexibility)

․ 제출 여부의 유연성

․ 형식의 유연성

․ 주기의 유연성

․ 지침의 유연성

하* ( )
․ 다양한 유연성에 대해서는 선개도․

국 고르게 동의하는 편임

표< 3-13> 적응 커뮤니케이션 의제의 쟁점요소 및 협상 시 부담정도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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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세부 논의주제 중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선개도국 간 분명한 입장차로 인해 가5 ․

장 협상의 부담이 높은 논의주제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중간의 부담으로 분류되는 포함요소와 형.

식 중에서도 목적과 관련한 포함요소에 대한 논의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식과 관련하여 감축 적응 통합 는 아랍그룹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고 개도국 전체의 공감· NDC

대를 형성하지는 않은 상태이나 민감한 주제이므로 이 또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

반에 연계성과 유연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논의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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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향후 대응방안4.

가 신기후체제하 우리나라의 특수한 위치.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우리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신기후체제 하의 우,

리나라의 특수한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 체계에서 비부속서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개도국의 지위를 보Ⅰ

장받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는 회원국이자 전 세계 제 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개. OECD , 7

도국으로 분류되는 것을 계속 주장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부속서 국가와 비. , Ⅰ

부속서 국가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류가 명확했던 교토의정서에 비해 파리협정은 선진국과,Ⅰ

개도국의 분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선 개도국을 모두 포괄하는 체제로 성장했다 따라서 신· .

기후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명시적인 개도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한 외교적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적인 수준과 배출량을 고려해볼,

때 선진국에 가깝게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에 기대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토체제 하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던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개

도국의 온실가스 저감 및 적응을 지원해왔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내의 저감 및 적응에는 꾸.

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신기후체, .

제가 구체화될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및 개도국 대응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

대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나 향후 대응방안.

지금까지 파리협정을 통해 신설된 적응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

해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개요 적응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 가능한 기존의 보고제도 그리고, ,

년 공식회의의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2016 UNFCCC .

적응 커뮤니케이션은 를 포함한 다른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로서 또는 이와 함께 정기적NDC

으로 적절히 제출되고 갱신되어야 하나 그 제출과 형식은 모두 비구속적이며 제출된 적응 커뮤, ,

니케이션의 공공등록부 등록만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당사국은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제.

출여부와 형식에 대한 유연성을 가진다 다만 제 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은 최빈개도국과 군소도. , 21

서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이 제 조 항과 관련한 정보를 년 이내의 주기로 적절히13 7, 8, 9, 10 2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제출 형식을 적응 커뮤니케이션으로 할 경우 조 항에서, 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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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각 당사국의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에 관련한 정보 및 기타 항의 적응 관‘ ’ 7, 9, 10

련 사항을 년 주기로 에 제출되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적응 커뮤2 UNFCCC .

니케이션 논의는 제 조 항과 관련한 정보와 함께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나13 7, 8, 9, 10

이 부분이 향후 논의에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적응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 가능한 기존의 보고제도로 를 살펴보았다 현재NDC, NC, NAP .

보고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보다는 나 가 적응 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되기에 보, NAP NDC NC

다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 현행 제도 그대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

다 그러므로 적응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세부 지침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 ,

야 한다 특히 적응 커뮤니케이션은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로서 또는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적. , ‘

절히 제출되어야 됨에 따라 기존의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로 제출할 것인지 혹은 이와 함께 제’ ,

출하는 별도의 자료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포함요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그 포.

함요소를 이미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요소들을 좀 더 수월하게 포함할 수 있는 기존의 보고제도

가 유력한 형식으로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련 논의의 현황과 각

의제들의 외교적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

논의에서는 목적 포함요소 연계성 형식 유연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적응 커뮤, , , , .

니케이션의 목적이 가장 부담이 높은 논의주제였고 포함요소와 형식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었으나 반면 연계성과 유연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측면이 있었다, .

이와 같이 앞서 논의된 사항을 통해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의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

언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모호한 입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

있다 파리협정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그 경계에 있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계속 개도국의 위상을 유지.

하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미 회원국이자 세계 제 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OECD 7

계속해서 개도국 그룹에 머물러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선진국의 수준으로 관.

련 제도를 변경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나라 현재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에 대한 참여를 점진적으,

로 증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적응은 대다수의 개도국이 가장 지원을 원하는 분야이고 우. , ,

리나라는 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해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은 만큼1, 2 ,

이를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향후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적응의제 협상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 혹은 소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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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의제는 전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제공하는 선진국과 그 지원

의 수혜를 받는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의제이다 따라서 그 중간에 있는 입.

장이 모호한 중진국들의 경우 발언을 잘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파리협정으로 인해.

새로 생긴 의제들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여러 발언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 자칫 선진국이나 개도국. 70)에서 주로

선호하는 논지를 펼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을 선포하는 셈이 될 수도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선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에 대한 직. ·

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슈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이슈에 대한 논리적인 분,

석의견을 주로 제시하는 선에서 입장을 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

련해서는 선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

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 적응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아랍그룹. , NDC ,

측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분간 단독적으로 주장NDC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응 커뮤니케이션 관련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 관찰하고 추가 작업을 고민할 필요

가 있다 궁극적으로 는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협상인 만큼 많은 국가의. UNFCCC

지지를 받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다 표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리협정. < 3-12>

의 적응 커뮤니케이션과 적응계획 및 이행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는 적응행동 시“ ,

행현황 혹은 노력 적응계획 우선순위” “ ” “ 71) 이다 이들은 많은 국가의 에서 이미 포함되었” . NDC

거나 나 가이드라인에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NC NAP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응 커뮤니케이션의 포함요소 예시에는 없으나 기존 보고제도에서.

보고 경험이 높은 영향 및 취약성 이나 적응 계획 및 이행의 포함요소 예시에는 없으나 적응“ ” ,

커뮤니케이션의 포함요소 예시에는 존재하고 기존 보고 경험도 높은 이행 행동 및 지원 수요“ ”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합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은 요소들.

을 중심으로 협상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이 적응 커뮤니케.

이션으로 소통될 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추후 개도국 지원과 같은 국제사회,

참여방안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

70)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개도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개도국의,

반감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71) 우선순위 는 개도국 지원 수요로 간주되어 정치적인 부담 다소 있을 수 있어 적응행동 시행현황 혹은 노력 및 적응계획 에“ ” , “ , ” “ ”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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